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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평가와 과제

문장렬(국방대학교 교수)

I. 서 론

2018년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에서 큰 전기를 이룬 해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해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

하여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희망하고 대표단 파견과 남북의 만남을 제의했다. 대결

과 전쟁의 위기는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로 급반전했다. 3월 한국 정부는 북한

과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북·미 사이의 대화를 중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

세스의 새 길을 열었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

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건설 총력집중”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그 자

체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서였다. 북·미 정

상 사이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도 이를 확약하였으며, 다시 남북 

정상회담의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다.

한반도 평화에는 비핵화와 함께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가 

필수적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서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포괄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갖추었으며 실행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었다. 2017년 상황과 비교할 때 한반도에 놀라울 정도의 평화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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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을 멈추었고 풍계리 핵시험장을 파

괴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시험시설 일부를 폐기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되거나 유예되었고 DMZ와 서해에서 군사

적 긴장이 현저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두 번째  북·미 정

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미 사이 비핵화 협상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남

북한 간의 군사분야합의서 이행도 일단 정지된 상태이며 더 이상의 진전된 군

비통제 협상도 벌이지 못하고 있다. 70년의 ‘전쟁’이 단 1년 또는 몇 년 사이

에 끝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좋은 기회일수록 오기 힘들다는 상식에 입각하여 기회를 살려나갈 지혜를 짜

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 논문은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해결 과제를 식

별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비핵화, III장에서는 

군비통제 문제를 각각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IV장에서 남북한 주도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 후 결론을 맺을 것이다.

II. 한반도 비핵화의 평가와 과제

1. 톱다운 방식과 정상간 합의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비핵화 협상은 남·북·미 정상들이 주도하였으며, 공

식적인 결과물도 정상회담 후 선언문의 형태로 나왔다. 가히 ‘문재인-김정은-

트럼프 프로세스’라 할 만하다. 1994년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나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그 후속 조치인 2007년 ‘2·13합의’ 등은 모두 실

무 협상 대표들 사이의 합의였다. 정상 차원에서 최초로 비핵화가 천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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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4일 노무현-김정일 사이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도 그 앞의 실무 합의들을 확인하는 정도였다.1)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비핵화를 위한 각자

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정은의 4차례 중국 방문, 

트럼프와의 친서 교환, 문재인과 트럼프 사이의 회담 등 정상 차원의 접촉은 

물론이고 한·미와 북·미의 다양한 실무 협의는 그러한 노력의 실천이라 볼 수 

있다.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

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4개 항으로 정리된 합의사항

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약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노력 약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합의

사항들은 정상회담의 성격 때문에 구체성을 결여한 면이 있으나 역사상 최초

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다. 또한 비핵화의 근본 문제인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

상화, 한반도 안보의 근본 문제인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묶음으로써 협상의 

목표와 기본 원칙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들은 비핵화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

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하고”, “미국이 6·12 북·미공

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남과 

1) 동 선언문 4항에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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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 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자신들의 추가적인 조치를 위한 미국의 상

응조치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극히 초보적이지만 비핵화 조치의 검증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비핵화 협상을 정상들이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이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에 관한 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면 누구도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미 정상들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개인

적 친분과 신뢰가 조성된 것은 비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

음에도 향후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 요인으로 남아있다.

톱다운 방식은 정상들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크게 의존하며 따라서 큰 

합의에 걸맞는 큰 결실이 보장되어야 효과가 있다. 또한 지도자의 참모들과 

관료조직, 의회, 여론 등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하노

이 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상호 좋은 케미(chemistry)

를 유지하면서 각자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

통령으로서도 2018년 5월 26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 좌

초의 위기에 처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구조해’ 낸 것처럼 중재자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야 할 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

었다.

2. 선행 및 상응 조치들

북한은 2017년 11월 ICBM급으로 알려진 ‘화성-15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끝으로 소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

지 않고 있다. 2018년 4월 당중앙위 7기3차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ICBM 

미사일 시험발사의 중지, 풍계리 핵시험장의 폐기를 결정했다. 5월 24일 한국

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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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풍계리 시험장을 폭파하여 폐쇄했다. 이튿날 북한의 대내용 매체들도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핵시험장 폐쇄라는 ‘선행조

치’를 취한 것은 그것을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마당에 다시 핵시험을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정치

적·기술적 실익이 없으니 하나의 공연으로서의 효과를 내면서 상대의 상응 조

치를 유도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이 그토록 중시하는 검증이 

빠져있다. 북한은 기자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포함된 공신력 있는 국제 검

증단을 불렀어야 했다. 그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소이이며 향후 다시 

검증의 과정을 겪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 또 하나의 선행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

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그는 “성명문에는 없지만 북한

이 중요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있는 중”이며 “회담 후 합의한 중

대한 사안으로서 시험장은 곧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3) 그러나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어떠한 징후도 없었으며 급기야 하노이 회담 후에는 오

히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긴장이 고조

되기도 했다.4)

북한의 선행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한국과 함께하는 연합훈련을 

2) 「노동신문」, 2018년 5월 25일.

3) Jennifer Williams, "Read the full transcript of Trump's North Korea summit press 

conference," <http://www.vox.com> (Jun 12, 2018).

4) 사실 서해 위성 발사장(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1년 이상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하노이 

회담 직전에 공사 활동이 포착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유관국 전문가들의 초빙 하에 폐쇄하기 위하여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는 북한의 불만 표시라는 데에 모아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019년 3월 13일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8일 이후부터 동 시설

에서 더 이상의 활동이 없다고 보도했다. “North Korea's Sohae Satellite Launch Facility: 

No New Activity Since March 8," <http://www.38north.org/2019/03/sohae0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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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하거나 축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물론 2018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대하

여 군사적 위협 행동을 중단한 것도 그 이전의 상황과 비교할 때 의미가 크

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키리졸브(KR)연습은 “동맹”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기간도 기존의 절반인 1주일로 줄였으며, 독수리(FE)훈련은 명칭을 아예 없애

고 소규모 부대 위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유

예되었다. 여타 공군과 해병대 연합훈련들도 마찬가지로 변경되었다.

북한의 선행조치와 한·미의 상응조치는 2018년 이후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등가성에 관한 평가는 

엇갈린다. 쌍방이 공히 자신의 행동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상대에게는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

는지에 대하여 상호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예컨대, 북한은 

풍계리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

한 적절한 추가적 안전보장 조치를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비핵화 정의 및 로드맵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그것이 정상회담 합의문들에 공식

화되었어도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 (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주장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러한 용어

의 불일치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의(定義)에 합의하

지 못했다.5)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비핵화가 무엇인지 공유된 개념을 가지지 

5) 미국은 FFV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 한 때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며 6자회담 초기에 북한의 반발로 사용하지 

않게 된 CVID(Comple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Denuclearization)를 

지금도 때때로 사용한다. 모두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완전한(complete)이라는 말 

속에 다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CVID나 PVID, FFVD 등은 북한이 극구 반대하는 

용어이다. 용어의 정의도 없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심리전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기본자세의 일면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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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는 스티브 비건 북·미 핵협상 특별대표가 

2019년 1월 스탠포드 대학의 강연에서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FFVD에 기초를 두며, 이는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와 그 운반수단, 그리고 

그 생산수단의 제거를 의미한다”고 했다.6) 이 정의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

측에 제시되었고 북측이 그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회담 결렬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사실 그것은 완전한 검증이 어떤 의미인지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핵무기가 아닌 WMD인 화생무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반수단과 생

산수단의 범위도 모호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깊게 논의하여 해결하기 어

려웠을 것이다.7)

그렇다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구체

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하노이 회담 직후 열린 이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에서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첫 단계 공정으로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

험 발사의 영구적 중지,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를 언급했지만 정작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8) 비핵화의 정의에 대하여 하노

이 회담 석상에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

다. 그러나 절대권력을 가진 최고지도자가 세계를 상대로 선언하고 육성으로 

확인까지 한 마당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기 꺼린다면 스스로 진정성

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비상식적이고 비효과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비핵화의 정의는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상태(end-state)에 관한 것이다. 이

6) Stephen Biegun,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Remarks on the 

DPRK," Stanford, CA, United States (January 31, 2019).

7) 요미우리 신문은 2019년 4월 6일,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의 정의로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전체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제시했고 이와 함께 동결 및 검증 

조치를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http://yna.co.kr) 2019년 4월 6일 “트럼프, 하노이

서 김정은에 5개항 합의안 제시…북 반발로 결렬.” 기사 재인용. 핵무기와 핵물질의 반출은 

비핵화 정의라기보다는 비핵화 방식에 해당한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더라도 받아들

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2019년 3월 1일, “[전문] 이용호 북한 외무상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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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정해져야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있고 단계를 설정하고 쟁점을 식별

하여 협상다운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

다면 자신의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필요한 조건을 얼마든지 붙이더라도 일단

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조건에는 당연히 제재

의 완화와 해제 문제가 포함될 수 있고 관련 당사국들의 단계적·동시적·병행

적 실행 조치들이 따를 것이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어떤 의미에서 비핵화 

협상이 비핵화의 정의라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한 면이 있지만, 모든 것을 처

음 시작할 때 위치했던 원점은 아닐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4. 신뢰와 전략

비핵화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정상들의 결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적 장치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톱다운과 보텀업(bottom-up) 

방식이 함께 가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미 사이의 오랜 적대관계를 

정상적 외교관계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지난한 과업과 분

리할 수 없다. 관련국들의 상호 인식과 국가 전략의 변화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체제의 특성 때문에 지도자와 당을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이루어 

비핵화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

로운 국가 전략 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 노선은 

가히 ‘자기 설명적(self-explanatory)’이라 할 만큼 명확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남북한 군사적 긴장 상태의 해소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하여 자

신의 핵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문제는 북한은 비핵화를 생존적 이익(survival interest)을 건 모험이라 인

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큰 모험에는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만 북

한의 미국에 대한 신뢰는 생존을 걸어도 될 만큼 아직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

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외 매체들이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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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흔한 일이다. 최근에는 비핵화에 ‘반대’하는 북한 군부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9)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도 행정부, 의회, 보수적 연구기관과 단체 등 영향

력 있는 정책 공동체에서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북한

을 곧 붕괴되거나 붕괴되어야 할 국가로 보아왔다. 북한은 ‘악의 축(axis of 

evil)’이요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온갖 국제규범을 위반하

면서 불법적 행동을 저지르는 불량국가(rogue state)이면서 자국민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독재국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떠한 합의도 무의미

하고 오직 행동의 변화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제재와 압박 외에 다른 방식으로 

대할 수 없는 상대로 보고 있다.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에 대한 불

신이 사라지지 않았다.10) 미 행정부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이러한 전통적 대

북 인식은 북한과의 협상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진의 행동 공간을 크게 제한해 

왔다.11)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의 경우도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한 

9)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2019년 3월 15일, 평양에서 외신기자들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인민들 특히 우리 군대와 군수공업부문은 우리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 수 천 통의 청원 편지들을 올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뉴시스」(http://www.newsis.com) 2019년 3월 25일, "[전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3월 

15일 평양 회견 발언문“

10) 단적으로, 미 국가정보국장(DNI) 댄 코츠(Dan Coats)는 2019년 1월 29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WMD 능력의 유지를 추구할 것이며 핵무기와 그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https://www.dni.gov/files/documents/ 

Newsroom/Testimonies/2019-01-29-ATA-Opening-Statement_Final.pdf> p. 8-9.

또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David Stilwell은 2019년 3월 27일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과거 북한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여러 번 속았다(We've been fooled enough 

times)”라고 발언했다. <http://www.nytimes.com> 2019년 3월 29일. "South Korean 

Leader to Meet With Trump, Hoping to Salvage His Role as Mediator"

11)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은 회고록에서 2005년 ‘9·19공동성명’ 합의가 미 

재무부의 BDA 북한 계좌 동결 조치로 위기가 생긴 후 “행정부의 네오콘은 나를 몰아붙이면서 

북한과 어떤 협상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달래고 완화하는 유화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고, 그래서 누구든 북한과 직접 관여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회상했

다. 크리스토퍼 힐 지음, 이미숙 옮김, 『크리스토퍼 힐 회고록: 미국 외교의 최전선』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5), 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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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의 변화 기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러한 국가 차원의 전략 변화를 요구하며 그것

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병행되어야 협상의 목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의 변화는, 크든 작든, 평화 프로세스의 ‘논리

적’ 귀결이지만 일단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미국 의회는 끊임없이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강조하고 있다.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에 배치된 전

술고고도지역방어(THAAD) 미사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ICBM이 제

거되면 그것을 큰 명분으로 하여 추진해 온 미사일방어(MD)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12)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한·미 사이에도 미국 내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어 남북한이 사실상의 통일로 향

해 나갈 때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대중국 전략과 

동북아 지역차원의 전략구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마

찬가지이다.

요컨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화를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오직 현

재의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거의 항복에 가까운 비핵화만 요구하고 있

는 형국이다. 비핵화의 과정이 오랜 시간을 요한다면 전략의 조정도 그에 따

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대북정책을 비핵화

에 보조를 맞출 것만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를 과연 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이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중대

한 과제이다.

12) 북미방공사령부(NORAD) 사령관 테런스 오쇼네시(Terrence O'Shaughnessy) 대장은 2019

년 4월 3일 상원 군사위원회 MD 관련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핵탄두 ICBM 개발의 완료를 

선언함으로써 그 생산 및 배치가 곧 따를 것을 암시했으며, 한반도 유사시 그것들을 미 본토 

공격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https://www.armed- 

services.senate.gov/imo/media/doc/OShaughnessy_04-03-19.pdf>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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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역할

북·미 사이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와 6·12 공동성명의 성안에는 ‘문재인 

프로세스’라 할 만큼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돋보였다. 2018년 3월에 대

북 특사와 대미 특사의 활동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 만날 수 있

는 무대를 만들었다. ‘4·27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

구를 공식화했다. 정상 사이의 합의문에 명기되기는 역사상 처음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하던 5월 24일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

담의 취소를 발표했다. 이때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여 문재인 대통

령은 5월 26일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어 미국과 대

화함으로써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되는 데 기여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핵화에 대한 

진일보한 구체적 조치에 합의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는 한

국이 북·미 회담을 단순히 중재하는 역할을 넘어 비핵화 협상의 내용에 관여

하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무 차원에서도 한

국의 이도훈 한반도평화본부장은 하노이 회담 전 김혁철-비건 사이의 스웨덴 

실무회담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회담이 결렬된 후에는 한국의 외

교장관,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등이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접촉하여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집중했다.

북·미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이 초기에는 중재자로 표현되다가 근래에 ‘촉진

자(facilitator)’로 재정립되었다. 이해관계 없이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중

재자보다는 더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13)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평

가하는 기준은 누구의 편인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성 부

13)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019년 3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재보다는) 촉진 노력을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http://www.yna.co.kr) 2019년 3

월 12일, “북미협상 한국역할 ‘중재자’ 아닌 ‘촉진자’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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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한국의 역할에 대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당사자 격으로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14) 당사자라는 말의 의미를 남북이 다르게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밝혔지만 이러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한편으로 행동한다는 인식에서 상당한 불

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공식 매체와 선전기구는 남한

이 “미국에 대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계속 주

문하고 있다.15)

반면 미국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대통령이 김위원

장과 대화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

했다. 그러나 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어떠한 

제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북핵문

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북

한으로부터는 압박을, 미국으로부터는 ‘제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 어떻게 중재자, 촉진자, 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해

야 하는지가 매우 어려운 당면 과제가 되었다.

14) 일부 외신은 그런 역할이 “중재자(arbiter)가 아니라 플레이어(player)”라고 전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 2019년 3월 25일, "[전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3월 15일 

평양 회견 발언문“ (앞의 각주)

15) 「연합뉴스」(http://www.yna.co.kr) 2019년 3월 22일, “북 ”남은 중재자 아닌 당사자“ … 

적극적 역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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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반도 군비통제의 평가와 과제

1. 톱다운 방식과 군사적 긴장완화

넓은 의미의 군비통제는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들을 포함한다. 이 

조치들은 군사력의 운용이나 감축과 같은 더 강한 통제 조치들과 긍정적인 상

호작용을 주고받는다. 2018년 초를 기점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분위

기는 그 이전 10년간에 비교할 때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1년 이

상 북한은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했으며 지상이든 해상이든 남북

한 사이 군사적 충돌이 없고 그 가능성도 낮아졌다. 비무장지대가 명실상부하

게 비무장화되고 있으며 그 일대에 군사적 완충지대가 설치되었다. 무엇보다

도 남북한 군이 협력하는 자세로 긴장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는 정상들 사이의 합의

와 선언이라는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

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

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

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이하 ‘군사분야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

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 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

였다.”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한 남북 정상 사이 합의는 사실 1992년에 체결된 ‘남

북기본합의서’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군사분야합의서’는 ‘남북기본합

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남북 불가침 관련)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하고 세부적이

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합의하고 선언한 사실이 주는 의미는 

북한에게 특히 크며 그 이행과 실현의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남한은 비핵

화 협상과 연계하여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조정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하여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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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사이에 형성된 친분과 신뢰는 북‧미 정상 사이의 그것과는 차원

이 달라 보인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시간 내 한 대화를 나눌 기

회를 가졌고 백두산 천지 방문이나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의 연설과 같은 특

별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친분과 신뢰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다. 그것을 한반도 평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남북정상이 더 자주 소통할 수 있

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핫라인을 가동하고 격식을 떠나 수시로 만나 대

화함으로써 비핵화와 함께 가되, 그 협상의 진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군비통제의 진전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는 이전의 합의와 달리 지금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이

행되고 있다. 이 합의서는 남북한 사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5개의 대항목으로 나누었다. 그것은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와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군사적 

대책 이행,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상

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등이다. 각각의 대항목은 3~5

개의 소항목을 두어 총 19개 소항목이 있다.

2019년 4월까지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 군사분야가 가장 가

시적인 성과를 내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상 사이의 합의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공히 평화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

적 긴장완화에 핵심적인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이행되었다. 특히 공동경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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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의 완전 비무장화와 11개 감시초소(GP)의 시범적 철수 등은 평화시대 

출범의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행되지 않거나 미진한 중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서해 평화수

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의 조성 및 이용, 공동순찰 체계의 수립과 가동 등

은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동‧서해의 군통신선은 유지되고 있으나 군사

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는 설치하지 못했다. 2019년 4월 1일에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을 남북 공동으로 시작하기로 했지만 북측의 반응이 없이 남한 단

독으로 착수했다.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등의 문제

도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아

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실무적인 협

의를 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이 최우선적 해결과제로 남

아있다.

3. 군비통제의 큰 틀과 로드맵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비핵화의 정의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

는 것과 달리 남북한은 군비통제의 정의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는다. 군비통

제에서는 최종상태에 대하여 논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을 뿐 아니라 불가

능한 일이기도 하다.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더 중

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 

되는 군비통제에 관하여 남북이 장기적 지향과 거쳐야 할 주요 중간 과정 등

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단기적 정책의 수립과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고 더 효과적인 방책의 도출에 도

움을 줄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은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간다는 

군비통제의 너무 큰 틀만 제시했고, ‘군사분야합의서’는 너무 세부적인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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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만 포함하고 있다. 향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그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남북연합이나 실질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

정까지 고려한 군비통제의 큰 틀과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신뢰와 전략

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공 여부는 남북한 상호 신뢰와 각자의 전략에 달려있

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정상 사이의 신뢰는 강화되었지만 북한의 지도층

과 군부 정책결정자들 일반의 대남 불신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의 내심도 알 수 없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므로 선거에 의해 정권

이 바뀔 수 있고 정부의 대북정책도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 왔기 때문에 북한

으로서는 항상 자신에게 적대적인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한미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자율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해 왔다. 불신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 요인이다. 경제력과 인구, 외교 관계, 과학기술 등 

군사력을 제외한 국력의 거의 모든 요소에서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남한에 대하여 흡수통일의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핵무장은 미국에 대한 것만

이 아니라 남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했을 것이다. 

남한의 대북 불신은 국내 정치 세력들 사이에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큰 편

차를 보인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 이후 북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

식이 우호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문제로 인한 공포는 부정적 대북 

인식을 강화했다. 북한 문제의 이면엔 반드시 한미동맹 ‘문제’가 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누그러지더라도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줄지 않는다. 한국의 군사전략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대북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 위주로 수립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의 한반도 군사 상황은 북

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만들었다. 갑자기 

비핵화 협상과 평화 프로세스 국면이 도래했지만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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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상당 부분 관성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남북한 사이 상호 신뢰 형성이 미진한 상황에서 과감한 군비통제 조치를 

전략에 반영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한반도 군비통제는 비핵화를 반드

시 포함한다. 비핵화와 군비통제, 신뢰구축과 전략의 조정 등 복잡한 매듭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은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에 임할 수 있

도록 적어도 남북한 사이의 신뢰구축과 재래식 군비통제는 확고한 궤도에 올

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IV. 새로운 접근법의 모색

1. 비핵화

가. 한국의 당사자 역할 강화와 ‘남북워킹그룹’ 조직

어떤 문제든 그것과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

다. 한국은 북한핵 문제로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이다. 협상 과정과 

합의의 이행 과정 등에 당사국으로 관여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을 믿지 못해

서가 아니라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주권국으로서의 권리이

고 민주적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비핵화 과정에서 긴 히 협력하기로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실행

하기 위하여 실무급의 협의체(워킹그룹, working group)를 만들 필요가 있

다. 2018년 10월 말에 구성된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 협상을 위해 실무급

에서 사전 조율하는 일과 함께 대북 제재의 이행과 남북협력 관련 사항을 논

의한다.16) 남북한 워킹그룹에서도 비핵화, 제재, 경협 등의 문제를 논의해야 

16) 「연합뉴스」(http://www.yna.co.kr) 2018년 10월 31일, “한미 ‘비핵화-제제이행-남북협력 

긴  조율 ‘워킹그룹’ 설치” 기사 참조. 워킹그룹은 주로 미국의 비핵화 협상 방향에 한국이 

동조하고 대북 제재의 이행에 동참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비핵화의 진전에 보조를 맞추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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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미와 남북의 워킹그룹은 자연스럽게 남‧북‧미 3자의 워킹그룹으로 확

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당사자 역할은 북한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에 필수적이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

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월 25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 한반도 문제

의 주인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천명했다. 남북 워킹그룹은 이러한 의지

를 실천에 옮기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나.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 강화와 대북제재 해소

남북 워킹그룹을 설치하면 남북한이 함께 비핵화 추진에서 주도적으로 긍

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행 가능성 높은 비핵화의 정의와 로

드맵을 대북제재의 해소와 연계하여 도출함으로써 미국이 체면을 유지하면서 

안심하고 비핵화 상응조치들을 취하도록 견인할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국

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북관계 전반의 발전 속도도 높일 수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가장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이 추구

하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실현이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최소한 상

식의 수준에서 수긍할 수 있는 비핵화의 전체적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으로 단

계화하여 최단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비로소 제재의 해

소를 논할 수 있다. 대북제재의 해제는 FFVD가 완결된 다음에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이 견지한 입장이다. 그러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는 상당

한 시일을 요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지 않

는다면 성공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여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한‧미가 함께 일사분란하게 대북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미국에 훨씬 더 유리하고 유용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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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우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의 면제를 승인한 20여 개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동참하고 현재의 제재 틀에 저촉되지 않은 인도적 협력 사업을 독

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의 특수 관계를 설득의 근거로 삼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와 같은 경협사업에 대하여 제재의 ‘면제’를 받아 내

야 한다.

2. 군비통제

가. 남북한 군비통제의 원칙과 군사관계 발전

남한의 중장기적인 국방과 군사 정책은 남북한의 군사관계에 의존한다. 남

북 군사관계의 발전은 군비통제의 진도에 따라 결정된다. 한반도 군비통제는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면서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까지 고려하

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 군사관계는 크게 보아 군사접촉, 군사교류, 군사

협력, 군사통합의 단계들로 구분할 수 있다. 군비통제 측면에서 앞의 세  단

계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와 대략 겹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부터 장기적 남북 군사관계 

발전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군비통제의 원칙을 찾아 실행한다면 전략

과 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합리성 등이 제고될 것이다. 고려해 볼 만한 하나

의 제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의 원칙이다. 남북한 사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완

화를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제재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부터 현재까지 남북한이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합의해 온 사항이

다. 북‧미관계나 비핵화협상에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국내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과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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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어야 한다. 평화만이 목적이고 다른 것은 모두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

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에 소극적이다. 정책적 여력

이 충분히 않아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추진하면서 군

비통제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화의 원칙이다. 군비통제는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발전과 보조를 맞

추되 그것을 뒷받침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진화‧발전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

과를 내야한다. 또한 국내의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냉전의식의 

근본적 해소와 병행되어야 한다. 마치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관계의 정상화 및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되는 것과 같다. 조화를 위해서는 군비통제의 속도와 범

위를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할 필요도 발생할 것이다. 

셋째, 협력의 원칙이다. 군비통제의 이행과정에서 남북한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비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핵

무기, 미사일, 화학무기 등 WMD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남한이 북한을 경제

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한반도식 협력적 위협감소(CTR)’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기타 DMZ의 평화지대화, 북한 재래식 무기의 감축이나 재배치 

등에서도 향후 비용 문제 관련 협력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통합의 원칙이다. 이것은 장기적 비젼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전략 환

경은 남북한이 무제한적으로 군축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통일을 지

향하면서 남북한의 통합적 방위력 유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 중기적 시간표에서는 신뢰구축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와 상당 규모

의 구조적 군비통제 단계까지 가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북한은 각각 군

구조를 효율화하고 첨단무기의 전력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상호간 이를 

용인해야 한다. 통일 이전에 군사협력 단계까지 진전시키면서 남북한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연합에서의 통합적 방위력을 공유할 시대가 

올 것이다.17)

17) 이러한 발전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작전)사령부’와 같은 조직상의 통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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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국제 군비통제 체제 가입

북한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다양한 국제체제에 가입하

여 활동하면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핵

무기와 미사일 등 WMD 확산 위험성이므로 남‧북‧미 사이의 비핵화 협상과 

함께 북한이 국제 군비통제에 가입한다면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의 완화, 면제, 해제 등에서도 국제적 

공감을 받을 수도 있다.

먼저 핵무기와 관련하여 북한이 이미 풍계리 핵시험장을 파괴함으로써 더 

이상 핵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상 국제 전문가 그룹의 확인을 

받고 나아가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CTBT)에 가입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

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CTBT 가

입과 함께 핵공급국그룹(NSG)와 같은 수출통제체제와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

약(FMCT)에 가입하는 것도 일관성이 있으며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비핵화 정의에 포함시킨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일정한 조건

을 붙여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실

제 가입하여 당당히 사찰과 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18) 북한이 이러한 

능동적인 역제안을 한다면 비핵화 협상에서 일정 부분 주도권을 행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WMD 이외의 재래식 무기 관련 국제군비통제에 북한이 가입한다면 남북 

사이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남북 공동의 

DMZ 지뢰 제거에 합의했기 때문에 지뢰 관련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에 

가입하고 더 나아가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Ottawa Treaty)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한다면 남북 군비통제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18) 생물무기금지협약(BWC)는 남북한이 1975년에 이미 가입했으며 특별한 검증과 사찰 제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논의할 필요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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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동맹의 발전

비핵화와 군비통제 관련 위에서 모색해 본 새로운 접근법들은 거의 모두 

미국과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미국이 수용할 준비가 안 된 부분을 

다수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훼손하거나 희

생할 수 없는 큰 자산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한국이 일차적으로 미국의 위

신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외교적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

이다. 때때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지지를 받는 동맹으로 발전하려면 그러한 갈등

의 과정을 극복해 내야 한다. 당면한 비핵화와 현실적으로 그것과 분리하기 

어려운 군비통제 문제들에서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

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과연 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

러나 그에 대비하고 이후 더 성숙한 한미동맹의 시대를 열어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 사이에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대한 솔

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이 미국에 협력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의 장기적 전략과 국가 비젼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두 민주

국가 국민들 사이의 신뢰와 우호를 다지고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동맹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진정한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거의 ‘절대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

서도 그다지 큰 신뢰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다. 최근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

여 대북제재에 대하여 과도할 정도의 엄격성을 보이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제

동’을 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미 사이의 불신 못지않

게 한‧미 사이의 불신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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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관계의 장기적 그림에 대하여도 한‧미 사이의 솔직한 대화를 요한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함께 남‧북‧미‧중 사이의 양자 관계들과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다자협력체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V. 결 론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한 군비통제라는 세 개의 기

둥 위에 이룩될 것이다. 이는 남북한과 미국 3자 사이에 존재하는 3개의 양자

관계들 뿐 아니라 3자 관계 자체도 정상화되고 발전되어야 가능함을 의미한

다. 모든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기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도달

하고자 하는 미래가 멀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그렇다. 당면한 협상의 진

전 문제는 단기적으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더 근본

적인 것은 관련 당사국들의 전략 변화와 상호 신뢰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비통제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그 추진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포함한 정의(定義)를 밝혀야 한다.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하는 모든 

조건을 붙이고 필요한 단계적 상호 조치들을 설정하여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

상에 임해야 한다. 정의 자체를 단계적으로 내리겠다 것은 비상식적이다. 단

계적 조치는 반드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과 검증, 그리고 미국의 제재

완화를 포함해야 한다.

비핵화에서 한국의 당사자 역할은 주권이면서 책무이다. 핵위협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고 운명은 그 주인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국은 북한에게든 미국에게든 할 말을 해야 하고 갈등도 감수하면서 더 적극적

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진도에 무관하게 민족의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는 

군비통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분리의 원칙이다. 비핵화 협상의 경우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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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완전한 분리는 어려울

지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

한 분야가 이것이다. 군비통제는 남북관계 일반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비핵화

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남북한이 협력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행을 

가속화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신뢰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한

의 군사관계가 본격적인 협력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고려하여 통합성을 추

구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게 한미동맹이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 왔으며 비핵화

와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필수불가결한 자산이기에 이를 활용하면서 미

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을 한국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

화를 위한 남북 공동의 자산으로 진화시키는 일이 반드시 터무니없는 공상이

라고만 할 수 없다. 남‧북‧미 3자가 각각의 양자관계와 함께 그 3자를 중심으

로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현해 내는 외교의 

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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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과제

- 4·27 판문점선언 제3조 제3항을 중심으로 - 

도경옥(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2018년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한 해였

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선언)’에

서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하면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

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1) 그리고 2018

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공동성명에

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판문점선언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상당수의 전쟁 또는 무력충돌은 국내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으로 명확히 분

류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종식되고 평

화가 회복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수반한다. 한반도의 경우 정

전체제가 6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점, 남북한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1) 4‧27 판문점선언 제3조 제3항.

1세션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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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 점, 평화체제 논의가 비핵화 문제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으로 

인하여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특히 더 복잡하고 난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 본다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는 조금씩 좁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4·27 판문점선언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국의 평화

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2단계 프로세스

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체를 남·북·미 3자 또는 남·

북·미·중 4자로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간 관련 

당사자들이 표명한 입장 등에 비추어 본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미·중 4자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이 글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구체화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

정 구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적인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

는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오랜 기간 정전상태가 지속되어 

온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결

과가 축적되어 있으나, 최근의 진전된 논의의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

항은 없는지,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검토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

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통일연구원, 2018),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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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

1. 종전선언의 개념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이란 용어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

나는 교전당사자들이 전쟁상태가 종식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

적 선언 또는 신사협정을 지칭하는 경우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종전선

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다른 하나는 국제법상 전쟁의 종료 방식

의 하나를 지칭하는 경우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

력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종전선언에 대하여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쟁상태의 법적 종결은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학

자들마다 분류의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컨대, 평화협정, 정전협정, 묵

시적 상호동의, 완전한 패배에 따른 어느 일방 교전당사자의 소멸(deballatio), 

일방적 선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3) 정전협정, 완전한 패배에 따른 어느 

일방 교전당사자의 소멸(deballatio), 전쟁의 종료를 창설적·형성적으로 규정

하는 평화협정, 적대행위의 중지 또는 군사작전의 일반적 종료(교전당사자들

이 교전의 중단이 지속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

한 경우를 전제로 함)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4) 이러한 견해들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전히 상당

3)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Fourth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42-50. Yoram Dinstein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은 

종료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이기도 하다. 정전협정은 그 목적이 “한국에서의 적대행

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

에 ‘법적으로 한국전쟁은 여전히 계속 중이다’라는 명제는 그릇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Factors in War to Peace Transitions,"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Vol. 27, No. 3, 2004, pp. 854-855. Wolff Heintschel 

von Heinegg도 정전협정의 체결, 적대행위의 중지 등을 통하여 한국전쟁은 종료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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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고전적인 정전 개념에 기초하여 정전협정은 적대행위

를 잠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뿐 전쟁 자체를 종료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료라

는 소극적 측면 뿐 아니라 관계의 정상화라는 적극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전쟁 종료 방식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다른 방식

에 의하여 전쟁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전쟁상태를 법적으

로 종료시키는 여러 방식 중에서 종전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일방적 선언에 의한 전쟁 종료 방식을 법적 구속력 있는 종전선언이

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전쟁의 종료를 희망하는 어느 일방 

교전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전쟁이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

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을 종료한다는 일방적 선언은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서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첫째는 승패가 명확히 가려진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어느 일방 교전당사자의 전쟁 

종료 선언에 타방 교전당사자가 따를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5)  

다음으로 교전당사자들이 전쟁의 법적 종료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

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 있는 종전선언이라고 칭할 수 있

을 것이다. 공동선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약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 있는 공동 종전선언의 예로는 1956년 ‘소련과 

일본 간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b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Japan)’을 들 수 있는데, 동 선언은 제1조에서 “소련과 일본 

간 전쟁상태는 이 선언이 발효하는 일자에 종료되며 평화‧우호‧근린 관계가 회

복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소련과 일본 간에 외교관계와 영사관계

5)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Fourth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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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복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동 선언은 종전

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의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양국은 남부 쿠릴열도 4개 도서(북방4도) 영유권에 대한 견해 차이로 평화협

정 체결 문제를 남겨 놓았고,6) 평화협정은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종전선언은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교전당사자들이 전쟁상태가 

종식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 또는 신사협정을 의미할 

수도 있고, 국제법상 전쟁의 종료 방식으로서 승전국의 일방적 전쟁 종료 선

언, 전쟁의 법적 종료에 대한 교전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전쟁 종료 

선언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전쟁의 종료 뿐 아니라 관계의 정상화까

지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종전선언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평화협정의 

전문이나 본문에 포함되는 전쟁의 종식에 관한 규정을 종전선언이라고 지칭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이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실제적인 성격

과 내용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2. 한반도 종전선언의 성격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

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

결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제안이 노무현 정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7) 부시 대통령이 실제

로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이 일기도 

하였는데,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었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부시 대통령이 “안전보장협정, 평화협정, 종전선언, 전쟁종식 등의 

용어를 특별한 개념 구분 없이 혼용했다”고 밝히고 있다.8) 즉, 이 때 언급된 

6) ‘소련과 일본 간 공동선언’ 제9조는 “소련과 일본은 양국 간 정상외교관계 회복 후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였다.

7)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통일과 평화』 4집 1호, 2012,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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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한국전의 공식적 종결로서 평화협정과 동일한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9) 이후 한국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활용하여 북핵 폐기와 북

미관계 진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협정과는 별도의 단계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9월 호주 시

드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부각시

키고자 노력하였다.10)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 문제가 논

의되었고, 동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 제4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

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

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종전선언의 주체, 

시기, 형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일례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브리핑 특별기고문을 통하

여 종전선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11) 이 글의 취지는 한반도 

8)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창비, 2016), p. 324.

9) 윤덕민,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북관계,”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7. 11. 2., 

p. 6. 

10)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안전보장협정, 평화협정, 종전선

언을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President Bush Meet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Roh, Sydney, Australia, 

September 7, 2007. <https://2001-2009.state.gov/p/eap/rls/rm/2007/91842.html> 

(검색일: 2019. 3. 12.)

11) 김만복, “[특별기고] 한반도 종전선언 논란의 시작과 끝-종전선언 누가‧언제‧어떻게…,” 대한민

국 정책브리핑, 2007. 10. 30. 특별기고문의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종전

선언 합의는 북한이 우리를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공식 인정하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등 

직접 당사자 간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둘째,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효력 여부

와 상관없이 내용상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채택 형식은 

조약, 공동선언 형식의 신사협정, 교전당사자의 일방적 선언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종전선언은 당사자들의 의지와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특히 신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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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종전선언의 형식, 시기 등에 얽매일 필요

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종전선언의 형식이 조약, 신

사협정 등 다양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

다’는 것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성격일 수도 있고 법적 성격일 수도 있다는 의

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백종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실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한 포럼에서 “남북정상선언문에 담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

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12) 이처럼 정부 내에서도 

종전선언의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가운데, 종전선언 문제는 당

시 국내 국제법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13) 법적 성격

의 종전선언이라고 한다면 한반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의 정권교체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하여 종전선언 구상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다시금 논의되었고, 4·27 판문점선언 제3조 제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

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

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종전선언의 필요성 여부, 시기,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

나,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종전선언의 성격의 모호성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축이 더 필요한 당사자 간에는 본격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앞서 선행적 신뢰구축 도구로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 넷째,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폐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한겨레』, 2007. 10. 24.

13) 예컨대,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2호, 2008, pp. 164-192; 김선표, “남북한 특수관계하의 종전선언의 법적 의의와 

조건에 관한 소고,” 『국제법평론』, 통권 제27호, 2008, pp. 109-139. 이 글들에서는 법적 

의미의 종전선언을 전제로 기술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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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 7. 12. 싱가포르 일간지인 ‘더 스트레이

트 타임스(The Straits Time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

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언급하였고, 청와대 역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측에서

도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

고 북한 역시 노동신문 등을 통해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해당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14)

그런데 이와 같이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도 일정 부분 법적 효과를 가

질 수 있다거나 ‘준평화협정’으로서 평화협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

기되기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종전선언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상의 혼선이다. 국제법 학자들은 전쟁의 법적 종료 방식으로서의 종

전선언의 성격 및 효력을 언급한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

언에 그대로 대입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정치적 성격의 합

의가 미칠 파장 또는 파급효과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데 따른 혼란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합

의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은 합의에 의하여 법적인 

권리‧의무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은 

맥락상 전쟁의 종료라는 소극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화협정처럼 관계의 정상화라는 적극적 측면까지 다루는 것으로 인식

하는데 따른 혼란이다. 한반도 문제의 관련 주체들이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

을 한다면 그러한 선언이 일정 부분 파급효과를 가질 수는 있을지라도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15)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2단계 

14) 예컨대, 『노동신문』, 201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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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성격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내용의 측

면에서도 구별된다.

3. 한반도 종전선언의 특수성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정치적 또는 법적 성격의 다양한 문서들이 만들

어지며, 이러한 문서들은 충돌 당사자들 간에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된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평화합의’에 해당한다.16) 따

라서 필요하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 단계에서도 여러 종류의 합의서가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부 학자들의 지적처럼 국제사회에서 관련 당

사자들이 공동으로 ‘종전’만을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으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

적인 현상은 아니다.17)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

째 사례는 한반도 종전선언의 참고사례로 종종 언급되는 1978년 9월 17일 

‘캠프데이비드 합의(Camp David Accords)’이다.18)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정

15) 북한이나 중국이 한반도가 사실상 평화상태로 전환되었다는 명분 하에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파급효과의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그러나 유엔군사령

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

여 주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전선언은 물론 평화협정에 의해서도 유엔군사령부가 자동적으

로 해체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6) Christine Bell, On the Law of Peace: Peace Agreements and the Lex Pacificator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51.

17) 이러한 견해로는 이기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한정적인 종전 관련 

내용 포함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 제126호, 2018, p. 48; 제성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 제25권 2호 (2018), p. 150.

18)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중동평화 계획(Framework for Peace in the Middle East)’과 ‘이집트

와 이스라엘 간 평화조약 체결 계획(Framework for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between Egypt and Isra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캠프데이비드 합의에서는 당사국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평화유지군 주둔, 중동분쟁의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을 

위한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 평화조약 체결 추진, 평화조약에 적용되어야 할 기본원칙, 서안지

구 및 가자지구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 조치의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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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성격의 문서라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과 유사성을 가진

다. 그러나 캠프데이비드 합의에서 전쟁의 종료가 규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전쟁의 종료는 1979년 3월 26일 체결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조약 제1

조에 규정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

는 한반도 종전선언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평화협정의 

윤곽을 제시하는 평화 예비문서(peace preliminaries)의 사례로서 한반도 평

화협정 체결 논의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최근의 사례인 2018년 7월 9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간의 ‘평화·우호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f Peace and Friendship)’

이다. 동 선언은 제1조에서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간 전쟁상태가 끝났으

며 평화와 우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9월 

8일 양국은 정식으로 평화협정(‘Agreement on Peace, Friendship and 

Comprehensive Cooperation Between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and the State of Eritrea’ 또는 ‘Jeddah Peac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 제1조는 “양국 간 전쟁상태가 끝났으며 

평화, 우호,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

적 성격의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2단계 프로세스와 유사성을 가진

다. 다만, ‘평화·우호 공동선언’은 전쟁의 종료 외에도 양국 간 정치·경제·사

회·문화·안보 협력 구축 노력, 양국 간 통신·무역·교통 재개, 국경에 대한 결

정 이행, 지역의 평화·발전·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였고, 이러

한 내용들이 두 달 뒤 체결된 평화협정에 그대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평화 예비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사례들은 평화협정 체결 전 단계에서 정치적·상징적 의미의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합의에 전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 같은 합의는 비교적 단시일 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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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 때문에 전쟁의 종료 뿐 아니라 평화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여타 사안들

이 함께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반도 종전선언, 보다 

정확하게는 비핵화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종전선언은 ‘독특한(sui generis)’

것일 수는 있다.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에서 채택하고 평화협정을 비핵화

의 출구에서 체결한다고 한다면,19) 기본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에

는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

는 종전선언은 관련 당사자들이 전쟁의 종식을 알리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로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정도의 비교적 간략

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20)

한반도의 경우에는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접하게 연결되고,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평화체제 전환과 관계 정상

화라는 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게 됨에 따

라,21)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2단계 구상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 종전선언은 통상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평화 예비단계로서의 의미보다

는 비핵화 교섭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종

전선언은 단순히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한

반도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비핵화를 견인하는 수단으로서 종전선언의 유용성, 종전선언의 긍정적 효과와 

19) 2018년 12월 발간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8. 12., p. 40.

20)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에 평화협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평화체제의 원칙과 방향,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원칙, 지역안보기구의 창설, 분쟁해결수단 구축 등을 포함시킴으로

써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틀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된

다. 이기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한정적인 종전 관련 내용 포함 문제

를 중심으로”, 『외교』 제126호, 2018, pp. 52-53. 그러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 의미가 큰 종전선언에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1) 박종철, “한반도 평화 만들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새로운 경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8. 5. 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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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III.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구상

1. 평화협정의 당사자와 체결방식의 문제

그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➀ 남한과 북한의 2자, ➁ 북한

과 미국의 2자, ➂ 남한, 북한, 미국의 3자, ➃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의 4자, 

➄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6자, ➅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참전 16개국의 20자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북

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 4·27 판문점선언은 한국의 평화

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22) 나아가 4·27 판문점선

언은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이후에도 남북 정상은 다자협상을 통한 평화체제를 

거론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

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

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밝

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협정 이후에 

평화를 담보해내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 평화협정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은 외세의 과도한 개입 방지, 평화보장력의 확보, 

22) 한국의 당사자 문제에 대한 논란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하여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남북기본합의서나 10·4 남북정상선

언에서 평화협정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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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과의 관련성, 관련 당사자들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방안이기도 하다. 다만, 이것은 남·북·

미·중 4자가 대등한 조건과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4’방식 또는 ‘4+2+2’방

식)일 수도 있고,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중이 보장하는 방식(‘2+2’ 

방식)일 수도 있다. 남·북·미·중 4자가 대등한 조건과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

식은 평화보장력의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외세의 개입을 제도화할 수 있

다는 우려가 있다.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중이 보장하는 방식은 자주

적인 입지 강화라는 의미가 있으나, 평화보장력의 확보라는 측면과 정전협정

과의 관련성의 측면은 약할 수 있다.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중이 보

장하는 방식은 한국이 선호해 왔던 방식이기는 하나,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남·북·미·중 4자가 대등한 조건과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현실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 각각의 조항에 대한 

각기 다른 셈법으로 인하여 협상 과정 자체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다.

남·북·미·중 4자가 대등한 조건과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특

히 숙고해야 하는 부분은 합의의 주체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는 

남·북·미·중 4자가 전체적으로 합의하는 구조일 것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2

자나 3자가 합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의사, 정치적 이해관

계, 국제정치적 상황, 법리적 타당성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할 사항과 일부 당사자들이 합의할 사항을 구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남북 간의 경계선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인 예

일 것이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더라도 기존의 군사분계선은 성격

만 달리하여 평화협정에 규정되어야 하는데, 평화협정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

는 상황에서 남과 북의 경계선 획정의 주체에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평화지대에 관한 조항과 관련해

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군비통제에 관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들

어가면 합의의 주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

에 들어갈 주요 조항별로 합의의 주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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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취할 입장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헌법상 조약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지위 인정 문제

남·북·미·중 4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헌법상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

다. 현행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

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3조에서 대통령의 조약 체결·

비준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에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

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주권국가 간의 관계로 볼 수 없는 남북한 간에 조약이 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이라 한다)23)을 통해 남북합의서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게 되

었다. 구체적으로, 동 법은 제4조에서 ‘남북합의서’를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 남북합

의서의 체결·비준(제21조),24) 남북합의서의 공포(제22조),25) 남북합의서의 효

력범위(제23조)26)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3) 2005. 12. 29. 제정, 2006. 6. 30. 시행.

24)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25)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26)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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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남북합의서’가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양자 간에만 체결된 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제한 해석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으나,27) 발효된 남북합의서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

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제1항은 남북관계발

전법상의 ‘남북합의서’가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양자 간에 체결된 합의서라

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 규정에 대한 국회 논의 과

정에서도 “남북합의서는 기본적으로 ‘양자조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언

급된 바 있다.28) 그렇다면 다자조약 형식의 평화협정은 헌법상의 조약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어 보이는데, 이는 북한이 당사자로 포

함되어 있는 합의서에 대하여 헌법에 따른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가 적용되

고, 조약 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동안도 남북합의서를 사

실상 헌법상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의 규정

들을 헌법의 조약 관련 규정의 확인적 성격으로 간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

나 이 같은 해석 하에서도 남북합의서가 모든 면에서 조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었으며, 조약 번호가 부여된 것도 아니었다. 즉, 북한과의 합의

서를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공식적인 조약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

히 구별되는 것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 하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

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적 합의로, 종래 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는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로 간주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기구, 반란단체, 

②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
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7) 예컨대 한명섭,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과 법률』 통권 제37호, 2018, 

p. 14.

28)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임채정의원 등 125인 발의) 

검토보고서, 200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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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기구 등과 같은 비국가실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약체결능력을 

향유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유엔, 유네스코, 국제적십자위

원회 등 여러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퀘백, 홍콩, 마카오 등과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처럼 조약이 반드시 국가를 상대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초에도 남북합의서의 조약성 문제와 남북한 간의 특수관

계라는 두 가지 사안이 필연적으로 연계될 필요는 없었다.29) 그러나 북한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간접적 혹은 묵시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여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

북합의서라는 이원화된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을 

계기로 우리 헌법상 조약의 당사자로서의 북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지

금과 같이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라는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30) 문제

는 오늘날 비국가실체의 조약체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평화협정

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상대 당사자를 국가로 승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9) 배종인, 『헌법과 조약체결: 한국의 조약체결 권한과 절차』(삼우사, 2009), pp. 238-239.

30)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정의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서와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다면, 남북관

계발전법 제4장을 존치시킬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법적 구속력 있는 남북합

의서는 헌법을 적용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남북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의도된 합의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한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한국만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가 국회 동의를 받는다

고 해서 국내적으로 법적 효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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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승인 문제 

국제사회에는 국가의 성립을 통일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의 국가의 승인을 통하여 국가의 성립이 인정된다. 이는 국

제법상 국가승인이 상대성과 가변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제법상 

국가승인의 효과는 승인한 국가와 승인을 받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한

다는 점에서 상대성이 있으며, 애초에 승인을 하지 않았던 국가가 추후에는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변성이 있다. 승인은 부여국의 일방적 행위이

기 때문에 승인 여부는 승인국의 의도에 달려 있다.31) 보통 승인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나, 사실상 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32)를 함으로써 간접적

으로 승인의 의사가 표시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의 체결은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만이 조약체결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모든 조약의 체결이 그 자체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1920년에 영국과 소련 간에, 그리고 프랑스와 소련 간에 포

로교환협정이 각각 체결되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그로부터 수년 뒤에 소련

을 국가로 승인하였다. 과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에도 여러 차례 정전

협정들이 체결된 바 있지만, 상당수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

하지 않고 있다.33) 그러나 우호통상항해조약, 기본관계조약과 같이 양자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불확정한 기간 동안 규율하기 위한 조약의 체결은 

이것이 명백히 국가만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묵시적 승인에 

31)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박영사, 2019), p. 183.

32) 독립을 획득한 신국가에게 국가원수가 축전을 보내는 것, 정식의 외교관계 또는 영사관계를 

수립하는 것, 신국가와 기본관계나 통상 등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 사항을 규율하는 정규의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것 등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자조약이나 국제기구에 함께 

가입하는 것, 통상대표부의 설치를 허용하거나 무역사절단을 교환하는 것, 신국가의 국민에게 

입국사증을 발급하는 것 등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1979년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1994년에 평화협정을 각각 체

결하였고, 평화협정을 통하여 상호 국가승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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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34) 1778년에 프랑스가 미국과 우호통상조약

(The Treaty of Amity and Commerce)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을 독립국가

로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학자들은 평화협정의 체결도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Yoram Dinstein 교

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결정적인 요소는 평화협정이 단지 소극적인 성격의 문서가 아니라 (전쟁

의 종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 성격의 문서라는 점이다 (교전당사자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의 정상화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정상화는 외교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 항해와 비행, 그리고 무역과 과학적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영역에서의 반향을 일으킨다. 평화협정의 본질은 당사자들 간의 무력분

쟁 뿐 아니라 전체로서의 갈등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상황에서 

평화협정의 체결은 체약당사자에 대한 묵시적 국가승인을 구성한다.35)

평화협정은 전쟁상태의 종식 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의 수립 또는 회복이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협정의 체결은 당사

자 간의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조약의 체결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물론 여기서의 평화협정은 국가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상호 간 국가승인을 하지는 않은 실체들 간의 평화협

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성이 인정될 수 없는 수준의 

비국가실체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승인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34)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ume 
Ⅰ (Longman, 1992), p. 174; 이한기, 『국제법강의』(박영사, 2000), p. 207; 김대순, 『국제

법론』(삼영사, 2017), p. 409. 

35)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se, Fourth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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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존의 평화협정 사례를 보면 체결 형식, 방법, 내용 등에 있어 정

형화된 유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협정 체결 시의 환경 및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 이런 점에서 본다면 평화협정의 체

결이 그 자체로 묵시적 국가승인을 초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 기본

적으로 분단국 구성체인 남북한이 당사자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

닌다. 즉, 남북한 분단체제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체결되는 

것인 만큼 한반도 평화협정은 그 형식이 독특할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도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경우에는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 성격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부 국제법 학자들이 묵시적 승인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조약의 체결은 양자조약 형식에 한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37)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다자조약 형식으로 체결되는 

평화협정은 애초에 국가승인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오늘날에

는 묵시적 승인의 방법이 자주 사용되지 않으며 묵시적 승인의 인정도 과거보

다는 엄격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38)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이 협정의 체결로 당사자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는 점을 협정 자체에서 명시하거나 별도의 선언으로 밝히면 될 것이다.39) 남

36) 김덕주,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8. 6. 7., p. 9.

37) M. Lachs, “Recognition and Modern Method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5, 1959, p. 20; 김명기,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남북평화협정 체결,” 『고시계』 제42권 제5호, 1997, p. 121. 

38)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박영사, 2019), p. 184.

39) 다수의 학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한명섭,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과 법률』 통권 제37호, 2018, p. 16;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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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만 국한해서 본다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

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표현에 의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인에 있어 가

장 중요한 것은 승인을 하려는 국가의 의사이기 때문에 승인의 의사를 명백히 

유보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승인으로 되지 않는다.40) 

한편, 일각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

고 평화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이 국가로

서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승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적 판단으로 인하여 불승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상호 

간에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평화협정 체결 시 상대방에 

대한 국가승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국가승인을 통하여 특정 실체를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국제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의 몇몇 평화협정 사례에서 국가승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보고 있다.41) 그러나 조약의 당사자는 국가이

든 여타 국제법 주체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

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이 되어야만 평화협정의 실효적 이행이 담보된다는 논

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기존의 몇몇 평화협정 사례에서 국가승인에 대

한 규정이 포함된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미 

상호 간에 있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상호 간 국가승인을 하는 것을 고

려해 볼 수 있겠으나, 분단국의 구성체인 남북 상호 간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나무, 2007), p. 373; 김명기,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남북평화협정 체결,” 『고시계』 제42권 

제5호, 1997, p. 123. 

40) 김대순, 『국제법론』(삼영사, 2017), p. 409. 

41) 신범철, “탈냉전기 평화협정 관행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협정에의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2007,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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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교차승인은 분단을 법적으로 고착

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42)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은 헌

법과 배치되는 문제도 있다. 

IV. 결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에 

해당하며, 따라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반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질서에 어떠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선언이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거나 평화협정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종전선언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상

의 혼선, 정치적 파장 또는 파급효과와 법적 효과의 불분명한 구별 등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 보건대 ‘종전’만을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으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점도 종전선언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 전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정치적·상징적 의미의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경

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합의에 전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사례도 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

고 비핵화 완료 단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

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내용 

또한 매우 간략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반도 

종전선언은 ‘독특한(sui generis)’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접하게 연동되어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

화체제와 여타 평화체제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

42) 나인균, “대북정책의 변화와 북한의 법적 지위,”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16호, 2000,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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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한반도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구상의 경우 남·북·미·중 4자가 대등

한 조건과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과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중이 보

장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주요 조항별로 합

의의 주체를 특정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이 취할 입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미·중 4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헌법상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문제가 본격적

으로 대두될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조약이 국가를 상대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조약의 당사자로서의 북한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

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국가실체의 조약

체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특히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국가승인 효

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 남북

한 분단체제라는 전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체결되는 것인 만큼 묵시적 국가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 성격의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다면 이 협정의 체결로 당사자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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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한반도 평화과정의 재개 원인

○ 대북제재의 효과인가, 북한의 핵무력완성에 대한 반응인가?: 어느 한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거나 없다고 생각할 때, 평화과정 시작

○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시각에서 본다면, 2017년 12월 한국정부의 한미연

합군사훈련의 연기 제안과 북한의 핵미사일실험의 중단이 한반도 평화과

정의 계기

○ 하노이 북미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과정의 지속을 담보하는 쌍중단 약속

을 재확인: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군사적 도발이 없을 때, 평화과정이라 

부를 수 있음.

2. 2018년 4월 20일 북한의 “새로운 전략노선”과 남북정상회담

○ 2018년 3월 북중관계의 복원: 베이징을 경유하여 서울과 워싱톤으로 가

는 길; 남북미중의 정상회담들에서 한중정상회담의 결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와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의: 북한판 개혁·개방선언인가?

○ 4·27 판문점선언은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함께 들어간 최초의 합의문

○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는, 기능주의적 접근과 민주평화론을 

넘어서는 적에서 친구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음: 일방적 포용, 제도를 

통한 제약, 경제협력,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C. Kupchan)  

1세션  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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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평가

○ 약속의 장기지속 확인

○ 평화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두 정상이 논의했음: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

재; 북한의 전략적 오류(?)

○ 평화체제란 의제의 상대적 실종사태: 비핵과정과 평화과정의 관계; 1953

년 정전협정 이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 톱다운 방식의 한계: 기획의 불가능과 즉흥성

4.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

○ 남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영변 핵시설의 폐기: “핵무기와 핵위

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 미국은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핵기술, 핵투발수단

의 폐기와 생화학무기의 해체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정

의를 제시: 일본의 영향(?)

○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핵우산과 북한의 원자력발전은 한반도 비핵화

에 내재되어 있는  쟁점

○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들

○ 비핵화의 방법으로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한 합의

5. 한국의 역할

○ 한반도 평화과정의 특이성: 양심적 중재자의 부재; 한국이 당사자이자 중

재자이자 ‘기획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반도 갈등의 당사자들의 

국내정치적 상황

○ 한국의 트릴레마(trilemma):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의 지속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 사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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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쟁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뢰구축과 설득의 논리: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항상 현

명한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고 신뢰가 없다면 나

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장 모네)

○ 평화과정과 통일과정의 접점으로서 연합적 거버넌스의 구축: 9월 평양공

동선언의 실행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의 의미

○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개성과 금강산을 넘어 ‘4차 산업혁명’/‘새 세기 산

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남북경협의 모색

○ 남북관계와 군비통제: 남북한이 국제 군비통제 체제에 가입하는 것은 한

반도 평화과정의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

○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이란 이니셔티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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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준형(한동대학교 교수)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2018: 전반기 급진전 vs. 후반기 교착

●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교환방정식: 풍계리+동창리 vs. 한미군사훈련 중단 

+ 종전선언 

● 폼페이오 3차 방북 이후 북미 입장 차이부각: 미국의 상응 조치 부재와 이

로 인한 북한 불만 누적 

■ 평양 남북정상회담

● 2가지 진전이 필요했던 회담

1) 판문점선언의 진전 문제: 한반도 종전의 구체적 실현(판문점선언 2항)

-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합의

-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폭넓은 합의 

2) 비핵화 진전 문제: 동창리 검증 하에 폐기(무조건)과 영변핵시설 폐기(조

건부)  

● 교환방정식의 확대 및 유연화 모색: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를 단계적 신

고로 유연화하는 대신에 과감한 초기조치를 하고 미국은 제재완화

● 남북군사합의서

- 정전체제의 정상화: 정전협정 6항(“쌍방은 모두 비무장내에서 또는 비

1세션  토론 2



 

1세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평가와 과제

∙ 60

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로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강행하

지 못한다.”)

- 우발적 충돌로 인한 핵전쟁 예방

- 비핵화를 향한 디딤돌: 북한의 핵개발 이유가 남한과의 재래식 무기경

쟁에서의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 재래식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보다 확실한 동기 

부여 가능

- 군사협력의 제도화: 군사공동위원회, 고위급회담, 그리고 정상회담

-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 국가안보와 협력안보(공동안보)의 공존: 서해평화수역, 민간여객기나 

화물기에는 비행금지구역 미적용, 남북교류와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

사적 보장

■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전개  

● 2018.11.8 김영철 방미 취소 이후 난기류 국면 재현

● 미국 측 해석과 우려: 북한 내 변화 또는 전략 변화 의심과 더불어 북한의 

정상회담 중독증 지적

● 비건의 유연 접근: 북미신뢰구축조치(북미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문화적 교류 등) 수용가능성 언급과, 그중 인도적 지원 허용

● 2019.1.18 김영철 워싱턴방문과 1.19 스톡홀름 남북미 3자회담 

● Steve Biegun 1월 31일 스탠포드대학 강연에서 유연화된 비핵화 로드맵 

제시: 영변핵 시설 폐기 → 포괄적 신고서 제출 → FF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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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 하노이회담 평가

1) 영변핵시설, 대북제재완화, 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 진행

2)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상호 비난이 없었고, 이후 상황에서 긴장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긍정적 신호

3)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합의를 위한 formula(공식)는 확립되었

음: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 합의는 미달했으나 합의를 위한 준

비라는 결과를 얻었음

4) 영변폐기의 pricing 상호견해 차이

5) 북미정상의 신뢰는 유지되었고 차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짐.

● 미국의 판정승 

○ 협상결과 측면에서 불균형 존재: 북한에게는 충격에 가까운 결과이지만, 

미국에게는 실보다는 득이 많았던 회담, 즉 미국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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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북한은 많은 것을 내놓은 회담

○ 김정은의 귀환 여정: 66시간의 귀환에서 느꼈을 엄청난 부담과 상실감

은 물론이고 그동안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내린 일방적 양

보조치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향후 과감한 양보가 어려운 상황

■ 하노이 회담 이후 상황

● 미국의 강경론 득세: 하노이 지휘자는 볼턴이나 폼페이오가 아니라 트럼프

였으나, 이후 미국은 상황은 강경파 득세: 트럼프가 볼턴을 내세운 것은 맞

지만 회담이후 국면을 볼턴이 주도, 폼페이오 참여, 비건마저 입장 전환

● No Deal에 대한 여야 및 전문가 막론하고 지지: 트럼프 대외정책에서 취

임 후 초유의 상황 

● 협상 시계 돌리기: 미국은 북미협상의 시계를 6월 12일 이전으로 돌린 셈

● 볼턴의 리비아모델의 재부상: 비핵화의 끝 지점에서의 제재완화 가능

● 미국 내 3가지 주장 확산: 1) 북한의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지점(end-state)

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한 김정은 비핵화의지의 진정성 불신; 2) 제재 만능

주의; 3) 톱다운 방식의 한계봉착 

● 북한의 깊어지는 고민과 침묵: 회담결렬 이후 북한은 외부와의 소통을 차

단한 체 자체 평가 및 입장 정리

● 디딤돌 회담로서의 한미정상회담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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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침묵 속에서 날로 강경해지는 미국의 태도와 강대강으로 맞붙을 경

우 협상프로세스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 강경파들에 대한 제동

과 함께 협상의 모멘텀 부활 시급성 인지

● 정상회담 기간과 맞물린 북한의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메시지 관리 필요

● 미국정부 역시 No Deal이 Bad Deal 보다는 낫다는 것에 한편 다행이지

만, 다음 수순에 대한 불확실성 대두: 기싸움 속에서 북미는 서로 먼저 움

직이지 못하는 손발이 묶인 상황을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전략

■ 향후 전망과 대책

● 한미정상회담 후 트럼프와 김정은의 첫 간접 메시지 교환

● 높아진 역할, 좁아진 입지: 하노이 No deal 이후 한국의 역할은 커졌으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진 측면에 대한 냉철한 인식 필요

● 시한부 협상 재개(?): 4.27~6.12의 Time Frame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추진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

● 치열한 비공개 외교전 전개 필요: 북미 양측의 패가 드러났다는 것은 결코 

협상의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은 아님.

■ New Security Framework 필요

● 북미 security arrangement는 먼 얘기라고 하더라도 논의는 시작해야 할 

시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처럼 북한이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전제는 체제보장

   ※ 북한이 말하는 체제보장: (안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중지, (경제) 제재해제, (외

교) 정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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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의 근본 전제는 미국의 대북 위협요소의 근본적 제거를 북한이 인

식하는 것임: 평화체제=군사적 신뢰구축조치 + 평화조약 + 북미수교 + 경

제협력 → 새로운 security arrangement(미군의 역할 변화 포함)

● 과거 북한이 북미동맹을 반복적으로 시사하였지만, 실현 가능성 적음.

● 그렇다면 다자체제를 통한 북한체제보장과 함께 비핵지대화를 대안 부각: 

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 이후라도 상당 기간 deterrence를 유지하며 

peace building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데,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음.

● 지정학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고민 필요 

- DPPKP는 동북아 전략 판도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변수

- LIO의 붕괴(불평등, 민주주의 몰락, 지정학 부활)와 함께 등장하는 안

보포퓰리즘의 득세 극복: DPPKP가 동북아질서변동을 선순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 한미동맹 체제의 극복: big bang or incrementalism?

- 동맹체제와 다자체제의 공존은 가능한가?: 전통적 안보메커니즘 + 공

동(협력)안보메커니즘

- 진영을 넘는 소다자(특히 3자) 체제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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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덕주(국립외교원 교수)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외교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 및 시각에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평화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법적 측면에

서의 분석 및 제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동 발제문은 이러

한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평가됨.

○ 오랜 기간 정전상태가 지속되어 온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쟁

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선행 연구가 있으나, ‘종전선언’ + ‘평화협정’

이라는 2단계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한 이슈 및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관점에서 적절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우선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선언은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며, 판문점 선언 이후 종전선언 성

격의 모호성 문제는 해소되었다는 분석에도 의견을 같이 함. 즉 종전선

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

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아울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종전선언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

언에 대한 개념상의 혼선 및 정치적 성격의 합의가 미칠 파장 또는 파

급효과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1세션  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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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데 따른 혼란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지적하

였음.

○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은 통상적인 평화 예비단계로서의 의미보다는 비

핵화 교섭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고 그렇기에 내용적인 면에서는 비

교적 간략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함.

○ 다만, 아무리 정치적 선언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파급효과를 가질 가

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바, 이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기술

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필자도 이러한 인식하에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각주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동 이슈는 많

은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므로 좀 더 자세한 분석과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다음으로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체결방식의 문제를 비롯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헌법상 북한의 지위 인정 문제 

및 국가승인 문제 등에 대하여 잘 분석하였다고 평가됨.

○ 특히 평화협정 체결시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라는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 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는 주장은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됨.

○ 아울러 남북한 분단체제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체결

되는 것인 만큼 한반도 평화협정은 그 형식이 독특할 수밖에 없다는 필

자의 견해에도 십분 동감함. 

○ 다만, 평화협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자는 그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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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전제하에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 

성격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단의 근거와 논거가 좀 더 명확히 설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한편, 동 발제문은 부제가 표현하고 있듯이 ‘4·27 판문점선언 제3조 제

3항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화체제 구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다루

고 있음. 즉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으로서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 및 이에 기반한 내용 등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

적을 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보임. 

○ 물론 평화체제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다의적일 수밖에 없고 더하여 한

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국제정치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야 하므로 금번 발제문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

해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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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승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과제 - 4·27 판문점선언 제3조 제3항을 중심으로 –｣를 

읽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었음.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을, 생각의 끈을 좀 더 심화·연장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두 가

지를 토론하고자 함.

첫째,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가 제기된 맥락에 대한 강조임.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는 부분임,

발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음.

51쪽: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접하게 연동되어 전개되어 왔

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여타 평화체제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는 점

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41쪽: 한반도의 경우에는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

록 접하게 연결되고,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평화체제 전환과 관계 

정상화라는 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게 됨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2단계 구상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즉, 한

반도 종전선언은 통상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평화 예비단계로서의 의미보다는 

1세션  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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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교섭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것임.

32쪽: 평화체제 논의가 비핵화 문제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으로 인하여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특히 더 복잡하고 난해할 수밖에 없음.

32쪽: 이 같은 검토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

35쪽: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

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종전선언과 평화협

정 체결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제안이 노무현 정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상기 내용들을 본문의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작은 항목의 절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글을 전개하는 것이 필

요해 보임.

즉, 현 시기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가 왜 제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를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임. 비핵

화과정에서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부상한 측

면이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강조하고, 이런 맥락을 바탕

으로 법적인 과제를 분석하고 정리해 나가는 구성을 권고하고자 함.

권고의 이유는 그간 충분히 논의된 법적 과제를 반복정리하기보다는 새롭

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맥락을 분석하고 그 흐름 속에서 종전선언, 평화

협정 그리고 평화체제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새롭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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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담을 내용에 관한 것임. 이 글에서는 평화협

정 체결의 주체와 형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가 승인 문제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매우 잘 정리하고 있음.

필자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단순히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한반도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현 시점에서 비핵화를 견인하는 수단으로서 종전선언의 유용성, 종전선

언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41~42쪽)”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함.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주체, 시기, 형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었

지만 이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거나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제는 관심의 

초점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내용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음.

먼저,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신사협정의 위상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그 내용

을 명확히 선언문에 담을 필요도 있음. 이 관련 사항은 6쪽에서 잘 정리하고 

있음.

38쪽: 문재인 대통령은 2018. 7. 12. 싱가포르 일간지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

스(The Straits Time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

치적 선언”이라고 언급하였고, 청와대 역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입

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38쪽: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측에서도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을 충

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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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쪽: 북한 역시 노동신문 등을 통해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해당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음.

38~39쪽: 한반도 문제의 관련 주체들이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

러한 선언이 일정 부분 파급효과를 가질 수는 있을지라도 법적 효과를 발생시

키지 않는 것은 분명함.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2단계 프로세스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성격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내용의 측면에서도 구별됨.

종전선언의 내용과 관련하여, 북·미간 신뢰구축의 장치이기도 하며, 비핵화

에 따른 상응조치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적인 내용을 담

아” 종전 선언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음.

그리고 필자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에서 채택하고 평화협정을 비핵화

의 출구에서 체결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41쪽).

이와 관련하여 핵동결 입구론에 상응하는 종전선언 입구론 그리고 핵폐기 

출구론에 상응하는 평화협정 출구론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그리고,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우려

를 나타내는 것인지 궁금함. 

가까운 장래에 종전선언이 성사될 경우, 휴전으로부터 이미 65년 이상 넘

게 시간차가 발생한 이후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고,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까

지는 그것보다는 가까운 시간차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료됨.

평화협정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와 그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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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협정 내용에 어떠한 사항들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위 사항들이 보완된다면, 법적 측면에서의 이론적 논란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그에 대비하는 데 이바지하는 연구가 될 것

으로 판단됨.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평가와 과제｣의 원고도 보내주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음.

두 번째 발표가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 중 하

나가 되는 평화협정에 관하여 우리는 어떤 입장이며 무슨 내용을 주장할 것인

가를 논의했다면, 이 글은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

건이 되는 군비통제에 관하여 우리는 어떤 입장이며 무슨 내용을 주장할 것인

가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쪽에서 필자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 이후 북한에 대한 일반 대

중의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문제로 인한 공포는 부정

적 대북 인식을 강화했다. 북한 문제의 이면엔 반드시 한미동맹 ’문제‘가 있

음. 북한에 대한 불신이 누그러지더라도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

감은 크게 줄지 않는다”는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큼.

26쪽: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때로 이견

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됨.

26~27쪽: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대북제재에 대하여 과도할 정도의 엄격성

을 보이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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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북‧미 사이의 불신 못지않게 한‧미 사이의 불신도 극복해야 할 과제임. 

비핵화에서 한국의 당사자 역할은 주권이면서 책무임.

특히 28쪽에서 한미동맹을 한국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 공동

의 자산으로 진화시키는 일이 반드시 터무니없는 공상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이 글의 논지에 공감하면서 제안을 하나 해 본

다면, 현재 미국에 대하여 일본이 하는 역할을 한국이 수행하고, 한국이 수행

하고 있는 역할을 북한이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에 미국을 포함한 소다자 

안보협력체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21~22쪽에서 남북워킹그룹을 제안하고 있음. “남북이 비핵화 과정

에서 긴 히 협력하기로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무급의 

협의체(워킹그룹, working group)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저는 여기

서 이를 남북보다 더 확장하여 남북미 실무급 협의체를 가동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필자도 “한‧미와 남북의 워킹그룹은 자연스럽게 남‧북‧미 3자의 워킹그룹으

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저도 동의함.

- 실무수준에서 3자간 워킹그룹 가동: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접촉에 한국이 

참여한 선례를 확대하고 정례화 하는 방식으로 추진

- 필자도 15쪽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음.(실무 차원에서도 한국의 이

도훈 한반도평화본부장은 하노이 회담 전 김혁철-비건 사이의 스웨덴 실

무회담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회담이 결렬된 후에는 한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등이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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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하여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집중했다)

- 워킹 그룹에는 외교부 소속의 대북문제 특별 대표 뿐만 아니라 통일부 

소속의 대북문제 특별 대표의 참여가 필요함.

그리고 남북미간에 실무수준의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뿐만 아니라 정상 수

준에서 남북미 3자간 회담을 조직하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정기

적인 남북미 3자 회담 체제 구축 가능성 검토가 요망됨.

- 정상수준에서 3자간 정상회담 가동: 남북미 3자 회담 구상은 역사가 오

래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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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의 모색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 문제제기

남북 경제협력은 오랜 기간 중단되고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보았다.

남북경협 관련 연구와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차이

는 있지만, 대체로 첫째, 새롭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란 수식어를 추가했지만, 들여다보면 주변 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과거의 

프레임과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경

협에 대한 과거의 찬반 양론이 지금까지 평행선을 이루며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다. 지금도 여전히 남북경협의 긍정론(평화 및 상호Win-Win에 기여)과 부

정론(‘퍼주기’론)이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새로운 연구의 부족은 

무엇보다 지난 10년 간의 남북경협 단절로 관련 연구의 수요가 사라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로 인해 연구는 정체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불감

증도 깊어졌다. 기껏 북한 변화를 둘러싼 논쟁만 있었을 뿐, 글로벌(그리고 한

국의)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중국의 부상 등을 

반영한 경협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경협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2세션  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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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갈등에 기인한다. 철학자 훗설(Edmund Husserl)이 언급했듯이, 마음은 

인식에 우선한다.1) 북한을 ‘동반자’로 보는가 아니면 ‘주적’으로 보는가에 따

라 같은 사실도 다르게 인식된다. 더욱이 관련 정보의 제약으로 사실을 판단

하기도 쉽지 않다. 그 결과 이념을 걷어내려는 노력보다 이념에 안주하는 경

향이 강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남북경협의 새로운 프레임과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토론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에 제

시되었던 남북경협의 가치들을 해체·재검토하고 경협의 의미를 재조명하려고 

한다.

II.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 

1. 남북경협의 가치

가.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이유

남북경협의 필요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존재의 이유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2)이기 때문이다. 즉, 존재이유(미션 

1) 이는 훗설의 현상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훗설의 현상학에서 제시된 인식론은 칸트의 

인식론과는 반대가 된다. 칸트는 감성과 오성으로 관념을 만든다고 했으나, 후설은 반대로 마음

(관념)이 인식을 만든다고 했던 것이다. 

2) 미션, 즉 조직의 목적과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기업과 사회와 다양한 

조직들은 각자 다른 미선을 갖고 있겠지만,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가치는 언제나 모든 

조직의 시작점이고 종착점이다. 모든 미션은 비인격적일 수 없다. 심오한 의미를 지녀야 하고 

당신이 옳다고 믿는 무엇인가여야 한다. 리더의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는 반드시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미션을 알고 이해하며 미션과 함께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Peter Drucker's Five 
Most Important Questions, 유경식 역,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 다산 북스, 2015, 

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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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목표)는 최고의 동기부여 수단으로, 개인이나 조직은 이를 질문하고 답

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마찬가지로 남북경협의 가치(미션, 목표와 존재 이

유)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남북경협을 보는 관점의 전환과 그에 따른 새로

운 프레임 및 내용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둘째, 생산적 토론을 위한 최소

한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슈와 정책은 가치에서 파생되

는 것이기에 이차적이라 할 수 있다.3) 즉, 동일한 가치나 관점에서 출발한 이

슈나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기반으로 토론이 가능하지만, 가치와 관점이 다

를 경우, 공감을 얻기 어렵고4) 토론이 겉돌기 쉽다. 

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 

그동안 남북경협의 가치로 평화, 공동번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이 제시되었

다. 그렇다면, 이들 남북경협의 가치 가운데, 절대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가

치는 무엇인가? 논의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

기하면, 평화는 다른 여타의 가치들에 비해 사회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가 공

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될 것이다. 

먼저,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북한과의 공동번영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동체란 구성원들 간 비적대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주적과

의 경제공동체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 이익과 공동체 형

성은 남북경협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거리가 멀다.5)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주

3) “이슈는 이차적이다. 즉 이슈는 부적절하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이차적인 것이다. 이슈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사람의 가치에서 나오며, 이슈와 정책의 선택은 그러한 가치를 상징한다.” 

George Lakoff & The Rockrige Institute, Thinking Points, 나익주 역, 『프레임 전쟁』, 

창비, 2007, p. 19

4)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주요 전략가 리처드 위슬린은 1980년 미국의 정치를 심오하게 

변화시킨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 위슬린은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보는 후보자의 견해에 

근거하여 투표한다고 배웠다. ... 그러나 레이건은 이슈보다 가치를 이야기했다. 구체적인 정견

보다 가치의 전달이 더 중요했다. George Lakoff & The Rockrige Institute, 앞의 책, 

pp.17~18

5) 그 외 통일을 지향한다는 논리도 제시될 수 있으나 이는 경제공동체 형성의 다음 단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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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 이미 약 450

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던 한국전쟁을 경험했다. 이후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

어 왔고, 가장 가깝게는 2017년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

해 평화는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공통된 핵심 가치가 되어 왔다.

그렇다면 본고에서는 우리에게 핵심 가치로 자리잡은 ‘평화’에 무엇을 더 

부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

를 얘기하고 있으나, 평화가 요원한 데 따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는 전쟁, 폭력 혹은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를 이루

는 길은 폭력과 분쟁을 지양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폭력이 발생하

는가?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사회문화적 요인(정체성, 전통, 문명 

등)과 정치경제적 요인(빈곤, 불평등, 박탈)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폭력은 

어떤 단일 요인보다 이들 요인들의 결합으로 발생하며, 특히 표적이 된 대상

의 차이를 조장하고 부추긴 결과로 본다.6) 그러면서 그는 “그런 분열적인 사

고 경향도 명확한 통찰력과 이해가 갖춰지면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

지를 전하고 있다.7) 그러나 명확한 통찰력과 이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

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분열적 사고는 무엇에 기인하며, 이를 어떻게 극

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분열적 사고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전쟁과 폭력에 대

한 성찰에서 찾아보려 한다. 2차 세계대전, 특히 아우슈비츠를 가장 근거리에

서 경험해야 했던 유대인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 붕괴의 다음 단계로서의 흡수통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앞에서 다룬 입장들의 

중복이라 논의의 간소화를 위해 배제했다. 

6) 자세한 내용은 Amartya Sen, Country of First Boys, 정미나 역,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21세기북스, 2015, pp. 206~234(9장 빈곤 그리고 전쟁과 평화) 참조

7) 아마르티아 센, 앞의 책,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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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어도어 아도르노(Theodor Adorno 1903~1969)는 나치 전체주의가 발

생할 수 있었던 이유로 ‘차이’를 억압하고 ‘동일성’을 추구했던 인간 이성을 

지목했다. 플라톤 이후 서양철학은 인간의 이성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파

악할 수 있는 순수한 동일성 혹은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출현한 것이 바로 다양한 개체들을 분류하고 규정하는 ‘개념’이다. 개념으로 

무엇인가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성은 개체들이 가진 복잡성과 차이는 제거하

고 획일화해야만 한다. 이러한 동일성에 대한 욕망은 유대인과 집시들을 제거

하려는 나치즘의 편집증을 낳았다고 본다. 동일성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성좌(constellation)의 사유를 제안한다. 두별의 위치는 서로의 차이나 

관계에 의해서만 확인된다. 이처럼 성좌의 사유는 개체들을 동일성에 묶지 않

고 차이나 관계로 다루려는 시도이다.8) 

한편 한나 아렌트(Hanna Arendt 1906~1975)는 나치 전체주의의 기원을 

인간의 ‘무사유’에서 찾았다. 그녀는 ‘사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라 규정했다. 그녀가 강조하는 사유는 ‘타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결정하는 사유’라는 좀더 특수한 함의를 갖

고 있다.9)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 1906~1995)는 과거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파악한다’는 이전의 철학을 ‘전체성의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체주의와 연결된다고 통렬히 비난했다. 플라톤 이후부터 

사람들은 사회적인 것의 이상을 융합(하나됨)의 이상에서 찾았다. 그래서 사

람들은 주체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를 자신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즉 인식 가능한 진리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타자를 자신과 얼굴을 맞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과 나란히 서 있는 자로 인식하는 집단성

(전체주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10) 그리하여 그는 과거 자기중심적 

8) 테어도어 아도르노, 『부정변증법』. 강신주, 『철학 VS 철학』, 오월의 봄, 2010, pp. 444~448

9)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강신주, 앞의 책, pp. 44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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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을 뒤집는다. 그는 타자 덕분에 나라는 존재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레비나스의 타자론은 

1980년대 이후 데리다 등의 탈근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11)

결국, 분열적 사고는 타자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성,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동일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극복은 그들 개념과 반대

되는 타자와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타자’와 ‘차이’는 현

대철학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성찰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다. 인류 역사의 흐름 및 시대정신과 일치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

덕의 궤적』의 저자인 마이클 셔머(Michael Shermer)는 인류의 역사는 도덕

적 진보, 즉 역지사지 원리가 확장되는 과정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입장과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조건인 그렇게 하려는 의지

는 도덕의 영향권을 확장하는 주된 동인으로 보았다. 또한 관점을 바꾸고 도

덕권을 확장하는 이러한 능력은 지능과 추상적 추론 능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서, 역사를 진전시킨 원동력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12)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종의 더 많은 구성원들을(그리고 지금은 심

지어 다른 종들도) 도덕적 공동체의 합법적인 일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 이따금씩 중단되기도 했지만 - 확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인류의 

양심은 무럭무럭 성장했고, 이제 우리는 내 가족, 내 친족, 내 지역 공동체만

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나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사람들

까지 배려한다. 우리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강간하고 죽이는 대신 그들과 

10) Emmanuel Levinas, Le Temps et L'autre,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14, 

p. 116.

11) 그의 타자의 개념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현대인들에게 자아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시각으로 생각할 것을 제안했다. 윤리조차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자아 중심의 

현대 사회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계기를 선사한 것이다. 오가와 시토시, History of 
Philosophy, 황소연 역, 『곁에 두고 읽는 서양철학사』, 다산초당, 2014, pp. 212~213

12) Michael Shermer, The Moral Arc, 김병주 역, 『도덕의 궤적』, 바다출판사, 2015,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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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생각을, 감정과 유전자를 기꺼이 교환한다.”13)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평화란 타자와 차이를 수용하는 “역지사지 원리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평화의 개념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이러한 평화의 개념 설정이 경협에 주는 시사점은 관점 전환의 노력, 상호 

이해 및 상호 이익 추구 등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평화에 대한 숙고가 없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지속시킬 따름이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우리 내면에 ‘초기화(default setting)’ 되어 있어, 은연중

에 남북관계를 선악관계 혹은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을 북한이 수용하겠는가. 평화를 원한다면, 역지사지 원리를 

확장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경협에 적용하면, 상대의 관점에서 경제 현황 및 미래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지사지 원리를 확장해 보면, 협력이란 ‘결여의 교환구

조’로 볼 수 있고,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미래 남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상의 결

여/문제점(pain point)을 상호 보완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그들의 눈으로 전망해 보고, 남한의 경제발전전략과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경협을 통해 상호이익 또는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더 나아가 평화를 원한다면 - 비전의 차원이지만 - 경협을 기반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 경제강국 건설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3) 도덕적 진보의 증거는 삶의 많은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치(자유민주주의 부상), 경제(재

산권의 확대, 교역의 자유), 권리(생존권, 자유권, 재산권, 결혼할 권리, 투표권 등등), 번영(빈

곤의 감소), 건강과 장수, 전쟁의 피해 감소(과거 어느 때보다 폭력적 충돌로 인한 사망률 

감소), 노예제도 폐지, 살인 감소(중세에 10만명당 100며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10만명당 

1명으로 축소), 강간과 성폭행 감소, 사법평등, 예의 등. Michael Shermer, 앞의 책,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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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를 전제로 우리가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은 주변 4강들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강국”이 되는 길이다. 강자의 유화만이 평화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4)

평화를 원하면서 상호이익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살펴보고자 하는 이슈는 남북한이 서로 이익을 추구할만

한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를 통해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남북한 경제발전전략을 전망해 보고 실로 협

력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III. 북한의 경제 현황 및 발전전략

1. 최근의 경제 정책

가. 국가전략 노선 전환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2013년 3월 전원회의 채택)을 ‘경제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핵 

개발이 크게 진척된 데 따른 자신감과 함께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라는 대외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짐은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 15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국

가 핵무력 완성’ 선언 및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위원

장은 3월 초 평양을 방북한 대북 특사단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비핵

화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냈고, 이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

전한 비핵화를 합의하기에 이른다.

14) 처칠은 “약자의 유화는 무익하고 치명적이지만 강자의 유화는 품위가 있는 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협상의 전략』, Humanist, 2016, p.4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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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로운 전략노선이 그리는 미래도 과거 ‘쌀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풍요’이다. 경제분야 뿐 아니라 전반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

의 유족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15)

나. 경제개혁 지속 추진 및 제도화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혁은 김정일 시대와 달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제

도화되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반개혁적 조치 없이 분권화와 시장기능을 수용

하는 개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제도화가 크게 진척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개혁 개방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이 전체 법률 제정 및 개

정의 50%를 차지하였다. 주된 입법 방향은 (1) 기업소 및 지방에 대한 자율

권 강화 (2) 시장제도의 일부 반영 (3)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정비로 요약할 

수 있다.16)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은 제도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경

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경제학자 노스(D. North)에 따르면, 제도의 

중심적 역할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안정적인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감소는 위험 프리미엄을 줄임으로써 정보

획득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한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높인

다.17) 

예를 들어 자금순환을 보면, 2014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기업 자금 조달

에 있어 은행대부 외에 주민들의 유휴자금을 동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

다. 즉 그동안 불법이었으나 부분적으로 묵인했던 사금융을 공식적으로 허용

한 것이다. 그 결과 합법적인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 및 경영 참여가 최근 공

15) 조선중앙통신

16) 임성택, “남북경협 관련 법제와 이슈”, 2018

17) D.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s and Economic Performance, 이병기 

역,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1996, 1장~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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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동률 증가, 아파트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낳을 수 있었다고 본다. 이와 

함께 북한원화 및 금융기관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카드사용의 확대, 이원

적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금융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기관, 기

업소 등의 공식 거래는 북한 원화 기반의 카드결제를 의무화했고 주민들의 국

가상점 이용에 있어서도 카드 결제를 확대했다. 카드는 은행계좌를 근거로 발

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기능 정상화에 기여하게 된다. 카드 사용은 자연

스럽게 은행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대도시 중심

으로 구축된 ICT 인프라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카드 사용이 보다 일반

화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들 금융개혁의 결과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통해 사금융의 확산을 억제하

고, 재원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생산단가 인하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국 화폐의 원활한 순환을 통해 제재의 충격 완화도 기

대할 수 있게 된다.18)

기업소 및 협동농장 개혁과 금융개혁 등을 통해 생산 단위와 금융기관이 

자신의 기능을 회복해 가고 있다. 즉 공장가동률이 높아지고 자금순환이 원

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에 보게 될 산업정책의 변화에서 잘 드러

난다. 

다. 산업정책 전환

김정은 시대 산업정책의 변화는 크게 ①경공업·농업 우선주의로 전환, ②대

북제재에 대응한 국산화, ③IT기반의 현대화·정보화로 요약해볼 수 있다.19)

첫째, 주민들의 요구는 의식주 문제의 빠른 해결이다. 이를 반영한 것이 

1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최근 북한의 금융 현황 및 금융조치에 대한 평가: 인플레이

션·달러라이제이션·사금융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015, 이영훈, “금융”, 이석

기 외, 『북한의 서비스업』, 산업연구원, 2017, pp. 224~262을 참조.

19) 이영훈,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및 ICT 기반의 남북경협”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문 

2018.1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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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겠다”는 2012년 김정은의 선언이

며20), 이를 위해 그는 중공업보다는 경공업, 농업, 건설 등에 힘을 실었다. 한

편 이들은 심각한 자본제약의 상황에서 단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기

도 했다.

둘째, 북한에서 국산화가 강조되는 시점은 2013년으로, 핵 개발 강화에 따

른 대북제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었다. 우선, 2013년부터 경공

업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4년부터 자재 및 설비 생산의 국산

화를, 2017년부터는 금속, 화학 및 운송수단 등의 국산화를 추진했다.21) 

셋째, 김정은 시대 들어, 강조·독려하고 있는 것은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 및 통합생산관리체계이다.22) 이러한 기술 기반은 군

사기술의 민간경제로의 적용 및 교육을 통한 IT 인재 양성에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2009년부터 북한은 ICBM 등 초정 을 요구하는 무기개발 과

정에서 고도화된 CNC기술을 민간경제에 적용 확산하는 시도가 본격화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실용성 중시의 학제 및 교과서 개편, IT기술 교육 

및 영재 교육 강화, 해외학술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등 ‘교육혁명’을 통해 기

술 역량을 강화/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성과는 수출입 품목 변화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선, 산

업별 중국 수출입을 보면, 중공업 품목들과 달리 경공업, 농업 및 건설 관련 

품목의 수출입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공업 및 농업 생산물 중 일부는 내수

를 넘어 해외시장 판촉에 나서고 있다.23) 이와 함께 생산 및 포장 공정 등의 

설비, 원료 및 자재, 농기계 및 수송기계의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다. 

20) 김정은의 김일성 100주년 기념식(2012.4.15.)에서의 발언. 그해 6월 6.28조치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부문에서 개혁조치들을 추진했다.

21) 자세한 내용은 이유진, “최근 북한의 국산화 현황과 전망”, 『KDB 북한개발』, 2017 겨울호

22) CNC는 컴퓨터를 이용해 정 하게 수치를 제어하는 기술로서, 군수용 공작기계뿐 아니라 민수

용에도 적용된다. 한편 통합생산관리체계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산공정 전반을 관리하는 시

스템으로서 자동화의 기반이 된다. 

23)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의 상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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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료품, 신발, 화장품 공장 등 여러 공장들에서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

다. 또한 휴대전화는 매년 개선되고 있고, LED TV, PC 등 일부 가전제품들

의 수출도 모색하고 있다. TV를 예로 들면, 2018년에는 디지털 TV(수자식 

TV)를 기본으로, 75인치 LED TV뿐 아니라 곡면 TV 등의 해외 판촉에 나서

고 있다.24) 

라. 평가: 정책 전환의 배경과 성과 및 한계

1) 정책 전환의 배경

최근 북한 정책 전환의 배경은 리더십의 특성과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성은 언론 등에서 집중 조명하고 있어, 여기

서는 구조적 요인에 집중하려 한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제도/정책 변화는 자생적 시장화를 사후 추인하는 양

상을 보여 왔기 때문에, 시장화가 정책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크게 부각되었

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이다. 

이동통신이 재개된 2008년부터 10년 동안 휴대전화 이용자 수가 급증하여 

2017년에는 북한 인구의 1/5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는 세계화를 촉진한다. 입소문이 아니라 ICT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화이기 때문에, 외부세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역으로 빠르게 유입·확산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이를 통제하겠지만, 보안과 해킹의 관계가 시사하듯, 이

를 회피할 수단들은 많다.

이때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주된 방식이 ‘비교’이다.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

얼리(D. Ariely)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통해 인식하고 결정을 내린다

고 했다.25) 비교의 결과 외부 세계와의 경제적 수준 차가 크면, 체제에 대한 

24)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주요 부품들은 수입에 의존하는 가공무역 단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25)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적 판단 기준에 의해 뭔가를 선택하는 일이 드물다. 우리 안에는 물건 

고유의 가치를 알려줄 계측기가 없다.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더 좋다



평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의 모색

93 ∙

불만과 함께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 즉 “그들만큼 잘 살고 싶다”는 욕구와 기

대가 형성된다. 이 경우 집단저항, 그것이 어려우면 탈출 아니면 성장의 강력

한 욕구와 기대로 나타나고, 이는 미래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정보화가 세계화를 촉진하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변신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시스템을 고수해서는 생존 및 지속가능성을 보

장받을 수 없다.26) 과거 고립되었을 때는 변화가 더디고 변신의 압력이 작지

만, 정보 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 의식과 생활양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신의 압력이 크다. 더욱이 김정은은 어떠한 업적이나 장

기간의 승계과정이 없어, 단기간의 성과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 성과와 한계

우선, 실물 및 금융 부문의 개혁, 그리고 국산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했다. 특히 경공업, 건설 등 주민 경제와 직결되는 부문에서 성

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북정보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경공업 제품이 북한 시

장에서 50% 정도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대 중국 무역이 

큰 폭으로 줄었음(2018년 전년 동기 대비 대중국 수출 90%, 수입 30% 감

소27))에도 물가폭등이나 매점매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따라 가치를 매긴다.” Dan Ariely, Predictably Irrational, 장석훈 

역, 『상식 밖의 경제학』, 청림출판, 2018, p.28; “우리는 상대성이 인간 정신이 수행하는 기본

적인 계산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요컨대 상대성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 행복 역시 흔히 그가 느껴 마땅한 행복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결과다 ... 사실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경향은 

너무도 두드러져서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예수의 10계명을 늘 명심하고 되뇌여야 

할 정도이다. Dan Ariely & Jeff  kreisler, Dollar and Sense: How We Misthink Money 
and How to Spend Smarter, 이경식 역, 『부의 감각』, 청림출판, 2017, pp. 58~77

26)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 고립과 궁핍 그리고 불안을 유발할 것이고, 사회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주민통제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척되는 상황에서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과거 방식의 통제로 정권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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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28) 그동안 과대평가되었음을 지적하

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① 대북제재로 대중

국 무역이 크게 줄었다. ② 북한은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다. ③ 따라서 대

북제재의 충격은 매우 크다는 3단 논법에 입각해 있다.29) 그러나 충격의 효

과는 충격과 그에 대한 대비의 합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충격에 

대한 대비가 충실하다면, 그 충격의 효과는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한 대비도 적극 추진해 왔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 기간산업

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력, 철도/도로 등 인프라와 화학, 철강 등 중

공업 부문은 과거 낙후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기간

산업의 정체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산업 

간 비대칭적인 발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간 비대칭 발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평양공화국과 지방공화국

이란 용어가 시사하듯이,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비대칭은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불평등

의 심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자본과 기술의 제약에 대북제재가 추가되면서, 일부 산업을 선

27)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특히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2016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대중국 수출은 2016년 26.3억 달러, 2017년 16.5억 달러, 2018년 2.1 억 달러

로 큰 폭으로 줄었고, 대중국 수입은 2016년 31억 달러, 2017년 33억 달러, 2018년 21.8억 

달러로 감소했다. 그에 따라 무역적자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물가는 

2013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 한해 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28) 일례로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의 시장물가는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10% 이내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9) 제재유효론의 근거로 제시된 대북제재 실효성지수는 무역, 외화수입(무역수지), 시장물가(쌀값

과 시장환율)를 종합한 지수이다. 하지만, 대북제재 실효성 지수는 주로 무역에 미친 영향을 

말해줄 뿐, 이 지수가 80을 넘으면 북한제재가 타격을 입을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객관적 판단이 아니다(이일영, <경향신문>,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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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자원배분을 집중한 결과이다.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지 않

고는 인프라 및 기간산업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과 기술제약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혀 있는 반면, 정보화/세계화로 

인해 주민들의 욕구는 커지고 있다. 여기에 비대칭발전전략으로 인해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북한주민의 탈북이 끊이지 않는 이

유이며, 체제불안의 잠재적 요인이다.

2. 개방 이후 경제정책 방향

개방은 선진기술과 대규모 외자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비핵화로 예상되는 북한의 개방 시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트렌드

가 되는 시점이다. 북한은 단번도약을 위해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려 할 것이다.

한편, 비핵화로 인해 대규모 외자가 유입될 수 있다. 우선, 공적자금으로 각

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ODA,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차관 혹은 무

상원조, 남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등이 있다. 한편 민간자금인 FDI는 사업자

간 컨소시움 구성 및 채권 발행, PF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 이후 북한은 외자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토대로, 핵 포기에 

따른 정당성 확보 및 흡수통일 억제를 위해 고속성장을 통해 체제안정을 추구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및 농공 동시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정책 추진을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최근 경공업 부문의 빠른 성장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

고 있다. 둘째, 개방 이후에는 글로벌 비교우위에 의한 산업재편이 불가피한

데,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부문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중화학공업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공급과잉 상태라 중복투자의 리스크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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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집약적인 영역이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속성장을 위해

서는 상대적으로 경공업 부문을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30) 

단, 과거 개도국들과 달리, 북한은 경공업 제품 중에서도 IT제품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하려 노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우선, 4차 산업혁명

이 추진되면서, 글로벌 교역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교역규모

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총 교역규모(상품·서비스·금융)는 줄어

드는 데 반해, 데이터(스마트폰 앱, 온라인 게임, 드라마 다운로드, 3D 프린

터용 샘플 설계도 등) 거래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31) 이는 과거 단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으로는 고속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자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확보해 왔고, 

2013년부터 국제 SW경진대회에서 매년 우승해오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IT 

인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2) 

다음으로 공업·농업 동시발전 정책을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방 초기보다 도시화율이 높고, 개방 후에도 중국처럼 한

동안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

한은 기존의 경공업·농업 우선 기조를 유지하여, 농업현대화로 발생하는 유휴

노동력을 해당 지역의 도시 공업화를 통해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

해 지방공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존의 산업 및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체제

불안을 완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30)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고려할 때, 북한은 경공업을 특화하고 남한은 중화학 공업

제품이나 산업 소재 부문을 특화하여 남북간 분업구조를 갖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한편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는 연구개발, 디자인 및 판매 등은 남한이, 제조 부문은 북한이 

특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철강,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의 경우에도 북한이 제조부문 등은 

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1) MGI, 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GDP 대비 상품·서비스·금융 부문의 교역은 

2007년에 비해 14% 감소했다. 반면 2014년 데이터 거래량은 2005년 대비 45배 증가했으며. 

2014년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를 능가했다. 

32) 이영훈,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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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비핵화(개방)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방향 

3. 시사점

비핵화로 북한의 개방이 본격화되면, 단번도약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해외자금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은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려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북한은 경제개혁·개방의 노력 외에 ‘교육혁명’, 과학자 우대 등을 통해 

IT산업에 집중하고 있다.33) 북한 나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향

후 개방이 되어 단번도약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혁신의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그동안 경협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정치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크게 

약화되고 경제적 요인이 강화될 것이다. 경제적 요인이 강화되는 환경은 북한

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수요 독점’의 위치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

면, 북한개발을 둘러싸고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 경

쟁해야 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북한은 선진기술과 자금을 주로 남한과 더불어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에 의해 조달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이들 주변국들은 

공통적으로 자본과 기술 강국이다. 우리는 자금 경쟁력에서도 열세이지만, 기

3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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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경쟁력도 우위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북한개발에서 우선순위

가 되는 인프라 건설의 경우, 중국은 일대일로의 확장을 위해 북한 진출에 적

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 예상되는데, 기술경쟁력 면에서 한국에 비해 전반적

으로 앞서 있다. 한국은 기획 및 관리 역량은 강하지만 가격뿐 아니라 시공, 

설계 등의 역량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4)

그렇다면, 북한 개방이 본격화되기 이전, 즉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

을 준비해야 하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의 경제 상황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IV. 남한의 경제 현황 및 발전전략

1. 최근의 경제정책

지금까지 나타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35) 이

는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근

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서, 유효수요 

창출을 중시하는 케인즈적 사고에 기반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의 완화, 보호주의 압력 하에서 내수중심 성장으

로의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 문제 등을 고려

할 때, 타당성을 갖는다. 소득불평등은 계속 악화되면서 젊은이들이 미래 희

망을 잃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이(18~33세)들이 50

세 이상 노년층보다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36) 

3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글로벌 건설경쟁력 평가”, 2017 

35)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을 경제정책의 4대 원칙으

로 발표한 바 있다. 2017.7.25

36) 2010년대 들어 등장한 수저계급론(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헬조선 등의 유행어가 이를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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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장벽은, 미중무역 갈등에서 나타나듯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수출

의존형 성장정책의 한계가 커지고 있다. 또한,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

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소비 위축 가능성도 예상되고,37)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승자독식과 로봇의 인간 대체 등에 따른 실업 - 소득불평등 - 소비위축 – 저
성장의 악순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38)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거시경제 

환경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임금인상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이다. 2015년 민간소비가 GDP의 49.5%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소

비 확대로 잠재성장률을 1%p 상승시키려면 소비증가율이 지속적으로 2%p 

상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목 임금소득이 연 9.3% 상승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소비 활동이 가장 활발한 45~49세 사이의 인구가 2018년

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저소득자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

다. 그러나 임금은 가계소득이고 소비의 원천인 동시에 기업의 비용이란 사실

을 고려하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39)  

둘째, 구조개혁을 전제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은 경기부양 정책의 성격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은 2016년부터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7)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23년부터는 인구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도 문제이나,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이 소비 

또한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현승·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 

등을 참조. 

38) 정보기술은 기계 지능으로 조직 전체를 뒤덮어 인간 근로자를 대체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 

승자독식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기술진보로 인해 소득과 소비 양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 절감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실업 - 불평등 심화 - 

저성장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Martin Ford, 

Rise of Robots: Technology and the Threat of a Jobless Future, 이장희 역, 『로봇의 

부상』, 세종서적, 2015

39)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 바다출판사, 2017,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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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수요보다는 

생산 측면의 제약요인들을 반영한다40)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지금의 성장위기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경기부

양 정책의 문제는 비단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규모 토목공사 등 

단기 경기 부양정책만을 반복한 결과, 생산성도 하락하고41) 과잉 투자의 부

작용을 초래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왔다. 김세직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잠재)성장률이 보수 혹은 진보정권과 무관하게 ‘5

년마다 1%p’ 씩 규칙적으로 하락하여, 김영삼 정부 시절 6% 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2%대로 추락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에는 장기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되고 있

다.42) 

요컨대, 한국의 성장위기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단기경기부양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약화된 낙수효과와 심화된 양극화에 대응하여,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으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제한적 성과밖

에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의 근본적 혁신이 절

실한 상황이다.

40) 미국처럼 장기성장률이 안정적인 나라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

하여 총수요 확장정책을 쓰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년간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은 경기변동보다는 장기적 추세 하락을 반영한다. 성장률의 장기하락 추세는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을 반영한다. 김세직, “한국경제: 성장위기와 구조개혁,”  

『경제논집』, 서울대 경제연구소, 2016, 55권 제1호, pp. 6~11

41) 한국의 평균임금 수준은 2014년 기준 4.7만 달러로 OECD 평균(4.1만 달러)보다 높고 독일

(5.8만 달러)이나 미국(5,0만 달러)보다는 낮지만 일본(4.7만 달러)과 유사하고 프랑스(4.2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한국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으로 노동력 측면

의 경쟁력은 미국의 60%, 독일의 80% 수준이라 평가하고 있다. 변양균, 앞의 책, pp. 73~74

42) 자본, 기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합한 한국의 총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0% 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투자효율성은 극히 낮다. 투자효율성은 1995년 0.25 외환위

기 이후 2007년에 0.27로 개선되었으나,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5년 0.09를 기록하고 

있다. 김세직, 앞의 글,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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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의 경제정책 방향

그동안 성장위기가 심화되면서 혁신(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

다.43) 그 구체적 대안으로 『경제철학의 전환』 의 저자 변양균은 슘페터식 성

장정책의 적극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슘페터식 경제정책은 기업가가 부단히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기업가((entrepreneur)들이 혁신, 즉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new 

combination),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미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슘페터식 ‘공급혁

신’에 의해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절실하다.44) 가까운 사례를 들자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의 혁신을 들 수 있다. 

기업가의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규제개

혁, 노동개혁, 의료 개혁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을 위한 노력은 각

종 기득권 저항에 직면한다. 따라서 슘페터식 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대립하

는 이해 당사자가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

고,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 신뢰와 회복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주도성장론도 슘페터적 성장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43) 김세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성장추락의 원인을 창초형 인적자본과 기술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다고 평가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성 구조개 혁’과 

‘경쟁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세직, 앞의 글 참조. 

44) 슘페터는 변화의 주도권은 생산에 있고, 그 핵심이 되는 것이 혁신이라 보았다. “수요는 반드시 

포화한다”는 명제는 케인즈나 슘페터도 인정했다. 하지만 대책은 다르다. 케인즈는 수요부족

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유효수요 확대정책을 주장했다면, 슘페터는 혁신을 통해 수요포화 

상태를 대체(예를 들어 수요포화 상태의 재화를 새로운 재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슘페터의 경제발전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oseph A.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박영호 역,  『경제발전의 이론』,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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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는 양극화의 폐해를 고려할 때 포기할 수 없는 정

책 기조이다.45) 다만,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인위적인 임금 상승보다 저비용 사

회로 우리 사회를 구조개혁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46) 즉, 주거, 교육, 보육, 의료 비용 등을 줄여 근로자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기업가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

적 합의가 가능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실업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3. 시사점

첫째, 경제성장이 모든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

건이 된다.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삶의 질 향상, 분배 문제 개선 등도 불가능

하다. 더욱이 주변의 경제/군사 대국들의 하청국 또는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은 우리의 핵심 과제가 된다.

둘째, 혁신을 가로막는 제약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의 저항이

다.47) 국가발전을 위해 제시된 각종 개혁 프로그램들이 기득권의 저항에 발

목이 잡혀 있다. 4차 산업혁명 추진 관련해서도 한국은 “기술이 번 돈을 제도

가 까먹는 구조”이며,48) 심지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의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49) 이를 해결할 수 있는 

45) 스티글리츠는 다음과 같이 불평등의 대가를 경고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내 총생산

이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안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우파는 함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는 또 있다. 민주주의의 약화, 공정성과 정의 등의 가치 훼손,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Joseph E.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열린책들, 2012, p. 41

46) 변양균, 앞의 책, pp. 30~31 

47)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주체인 기업의 혁신 노력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은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환경이라 상대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혁신을 가로막는 주된 문제로 부각된다. 

48) 이민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창조경제연구원, 2016, p. 118

49) 이민화, 앞의 책,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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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책은 상호 이해와 이익 공유에 바탕을 둔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길이

다. 사회적 합의 구조 정착은 혁신과 함께 또 다른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50) 

이상 남북한 경제를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경협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혁신을 통해서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가 혁신적 투자와 연결되어 경제발전의 근본적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V.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남북경협 

1. 신성장동력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

향후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혁신이라면, 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는 가설이 성립하려면, 

경협에 혁신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공급혁신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검

토해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은 무엇인가? 슘페터는 혁신의 유형을 5가지로 제시했다. ① 

새로운 재화, ②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③ 새로운 시장의 개척, ④ 원료나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⑤ 독점적 지위의 형성 또는 독점의 파괴. 이

제 남북경협에 이러한 혁신의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50) 최근에 희망을 보이는 사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정부가 주거, 교통, 의료 등의 복리후

생을 지원하는 대신 임금을 기존 생산직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비용경쟁력을 개선하는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자

동차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 시작되었다. 요약하면 정부가 주거, 교통, 의료 등의 복리후

생을 지원함으로써, 임금을 기존 생산직의 절반 이하 수준(44시간 기준 초봉 3500만원)으로 

줄임으로써, 직접 고용 1000여명, 간접 고용 약 1만 2000여명을 창출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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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경협과 ‘혁신’

가. 새로운 시장 개척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은 수요제약에 기인한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또한 수

요제약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비핵화 후의 북한은 수요제약을 해결해 줄 새로

운 시장이다. 구매력이 부족한데 무슨 시장이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물론 소비의 측면에서는 아직 구매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투자와 수출(북한 

특구에서 생산한 제품의 해외수출)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

다. 북한 개방 후 인프라 및 특구 건설이 본격화되면, 투자와 수출 수요가 크

게 확대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생산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대북사업은 ‘투자’의 개념의 사업이다. 경협은 통합된 이후 남한의 

부담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거래로 추진된다. 대북제재 해제 

이후, 북한 개발에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이 투입되고, 투자의 대가로 BOT 

방식, 또는 광산 개발권 등 각종 사업권들이 거래될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은 

2013년 외자 유치를 위해 특구 관련 법의 개발규정 “특별허가경영”에 BOT 

방식을 제시했고, 이후 인프라 및 특구 건설 사업 계약에 적용할 것을 명시하

고 있다.51)

한편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연결되면, 섬이었던 남한이 본격 개방되면서 한

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land bridge)가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3성, 연해주, 일본 및 산동성의 인구를 합하면 5억이 넘

는다. 한반도는 5억 이상의 시장을 연결하는 오픈 플랫폼이 될 수 있다. 

51) 최근 북한은 외자유치 관련 법제들을 정비하면서, 2013년 개발규정을 새로 제정하면서, 개발

규정의 특별허가경영의 한 요소로 BOT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후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 계약(2014),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안내서」(2015), 「원산-금강산 관광특

구 내 풍력발전사업」(2016) 등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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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

북한의 Needs를 고려할 때, 특구는 노동집약형에서 시작하겠지만, 점차 기

술집약형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이 될 북한의 노동력과 기술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북한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평가의 갭은 크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

들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예상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임

금수준은 노동생산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이론 때문에, 북한의 노동생산성

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임금격차는 개인의 능력보다 주로 역

사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시스템에 기인한다.52) 따라서 북한의 임금과 노동생

산성을 고려할 때, 남한의 자본장비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생

산방법은 신규투자를 유발하면서 경제발전의 근본적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한편 북한의 경제특구는 기득권의 저항으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Testbed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은 기득권 저항이 없

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실험장을 제공하고 협력함으로써 자체 기

술역량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문제 해결은 북한의 경

제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핵심 부문인데, 전력 확충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분

산형 발전’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기술수준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기술 개발

을 위한 Testbed가 필요하다. 그 외에 원격진료, 공유경제 도입 등 기득권 

저항으로 기술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남북경협은 혁신의 창구

가 될 수 있고, 신규 투자를 유발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단기간에 큰 변화를 이룰 수도 있다. 북한은 생산수단이 국가 

52)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부의 이민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노동이동이 자유롭다면 잘 사는 나라의 일자리는 대부분 못사는 나라에

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잘사는 나라의 높은 생산성은 단지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다양한 제도, 시스템 덕분일 확률이 높다. 장하준,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김희정·안세민 역,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부·키, 2010,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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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이므로 기득권의 저항이 없고, 정부의 단번도약 의지에 따라 토지, 노동, 

자본(금융) 등의 자원배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혁신의 유형들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새로운 생산방법 도입과 연계

되어 추진될 수 있다. 즉,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생산방식을 적용하

면, 새로운 제품 생산, 원료나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북한의 국유기업 독점적 지위 해체 및 경쟁 시스템 강

화 등의 혁신도 기대할 수 있다. 

이상 남북경협은 남북한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I. 맺음말

본 연구는 남북경협 이슈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및 생산적 토론의 틀을 마련

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최소한 공유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가치에서 

출발하여 근본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색하려 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경협의 가치 중 다수가 합의

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평화를 도출하고,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원리의 확장”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를 간단하게나마 철학을 빌

어 정리하는 이유는 관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이념갈등이 심한 남북

문제의 경우, 정부 혼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 각자가 적극적인 

변신을 꾀해야 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양 조정식(top-down 

Approach)보다 상향 조정식(bottom-up approach)으로 푸는 것이 훨씬 효

과적일 수 있다.53) 

53) 이는 정부 혼자 풀기 어렵고 개인들의 적극적 변신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들은 “하양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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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북한 모두 최대의 경제과제는 경제성장이다. 남한은 성장위기에 직

면해 있고, 북한은 단번도약의 요구를 충족해야 상황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

해 양자 모두 신성장동력이 필요한데, 슘페터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혁신’에

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생

산방법 도입 등 ‘혁신’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

다. 이는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새로운 생

산방법 도입 등 혁신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대규모 

외자 도입을 위해 개혁과 개방의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경협이 남북한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남북 경

제공동체 형성 및 경제강국 부상의 비전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이자, 

이들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경협은 상호 이해 및 공

동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

어 갈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될 것이고, 부단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top-down Approach보다 상향 조정식 bottom-up approach으로 푸는 것이 훨씬 효과적

일 수 있다”는 최재천 교수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안을 변형한 것이다. 최재천,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삼성경제연구소, 2005, p. 173



 

2세션 남북경협과 인도주의 협력: 평가와 과제

∙ 108

<참고문헌>

Amartya Sen, Country of First Boys, 정미나 역,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21세기북스, 2015

Dan Ariely & Jeff  kreisler, Dollar and Sense: How We Misthink Money and 
How to Spend Smarter, 이경식 역, 『부의 감각』, 청림출판, 2017

Dan Ariely, Predictably Irrational, 장석훈 역, 『상식 밖의 경제학』, 청림출판, 2018

D.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s and Economic Performance, 이병

기 역,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1996

Emmanuel Levinas, Le Temps et L'autre,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14 

Fernand Braudel, Civilisation Materielle Economie Et Capitalisme, 주경철 

역,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Ⅱ-1』, 까치, 1996

George Lakoff & The Rockrige Institute, Thinking Points, 나익주 역, 『프레임 

전쟁』, 창비, 2007

Joseph A.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박영호 역,  

『경제발전의 이론』,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Joseph E.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

들, 2012

Martin Ford, Rise of Robots: Technology and the Threat of a Jobless Future, 
이장희 역, 『로봇의 부상』, 세종서적, 2015, 

Michael Shermer, The Moral Arc, 김병주 역, 『도덕의 궤적』, 바다출판사, 2015

Parker J. Palmer,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김찬호 역, 『비통한 자들

을 위한 정치학』, 글항아리, 2012

Peter Ducker etc, Peter Drucker's Five Most Important Questions, 유정석 

역,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 다산북스, 2015

Yuuichiro Okmoto, 전경아 역, 『현대철학 로드맵』, arte, 2012

강신주, 『철학 VS 철학』, 오월의 봄, 2010

김세직, “한국경제: 성장위기와 구조개혁,”  『경제논집』, 서울대 경제연구소, 2016, 제55

권 제1호

김연철, 『협상의 전략』, Humanist, 2016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 바다출판사, 2017



평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의 모색

109 ∙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 2018

이민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창조경제연구원, 2016

이영훈,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및 ICT 기반의 남북경협”,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

의 발표문 2018.12.14.)

이정동, 『축적의 길』, 지식노마드, 2017

이현승·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 

2003

장하준,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김희정·안세민 역, 『그

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부·키, 2010

최재천,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삼성경제연구소, 2005





대북 인도협력정책 평가와 과제

서보혁 |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113 ∙

대북 인도협력정책 평가와 과제

서보혁(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I. 들어가는 말

지난 10여년 간의 남북 대결과 한반도 긴장상태는 2018년 초 평창 동계올

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전환점으로 해 완화되었다. 이어 진행된 일련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은 관계개선을 넘어 발전으로, 한반도 역시 긴

장완화를 넘어 비핵평화체제를 방향으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남북 

간 인도협력 분야에서도 대화와 교류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남북관계 변화는 뚜렷하다. 긴장이 최고

조로 오른 2017년과 평창 이후 대화국면에 들어선 2018년을 대조해보면 남

북관계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다. 남북회담 개최가 0회에서 36회, 남북 왕래인

원이 115명에서 7,163명, 이산가족 상봉 인원이 0명에서 833명이었다. 이런 

변화는 남북 정상 간 적대행위 중단 합의에 따라 북한 도발이 2017년 16건

에서 2018년 1건도 발생하지 않은 데 힘입은 것이다. 2018년 동안 총 36회 

남북회담이 정치군사(22건), 경제(5건), 인도협력(9건) 등에 걸쳐 개최되어 23

건의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이 체결되었다.1)

남북대화와 긴장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 간 교류협력이 다방면에서 

나타났다. 특히, 4.27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은 사회‧문화‧예술‧

1) 통일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3).

2세션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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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그것이 다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대회에 남북의 공동참가를 비

롯해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 이산가족 상봉행사, 종교·예술·보건 등의 분야

에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활발해졌다. 그렇지

만 2018년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북 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류협력사업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

적 지원사업에서부터 북한인권 개선 노력 등에 걸쳐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

면 보완하고 추진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및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남북 간 인도협력사업을 정리·평가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토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도협력은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된 교류협

력 활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도주의·인권 문제와 각종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총칭하고 있다. 다만, 경제협력에 관한 별도의 발표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 교류협력은 경제협력을 제외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평가와 과제를 토

의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의 대북 인도협력정책이 타 부문의 정책과 갖는 관계

와 인도협력정책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 양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이는 인도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의미 있는 논점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문은 교류협력(Ⅱ장), 인도·인권(Ⅲ장) 분야

로 나누어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평가와 과제를 논의할 것이다. 논의를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과 『2019

년 통일백서』,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그리고 언론보도를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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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류협력 분야

교류협력 분야에서의 논의는 남북 교류협력사업 자체와 이를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대내적 기반 확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남북 교류협력사업

1) 전개와 평가

먼저, 2018년 전개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살펴보자. 아래에서 살펴볼 내

용은 2017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행위자별로 구분해 교류협

력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자.

당국간 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간 화해 및 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 평창올림

픽 이후 △2018 아시아경기대회(8.18~9.2, 자카르타‧팔렘방), △남북통일농구

대회(7.3~6, 평양),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공연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민관 합동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10.4~6, 평양)도 개최되었

다. 이 행사는 제재의 영향과 급박한 개최 합의에 따른 북한의 수용능력 등으

로 대규모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당국(정부, 국회·정당, 지자체)과 민간(시

민단체, 문화·예술·학계, 일반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아니라 민간 및 지자체가 주도한 교류협력사

업도 활성화되었다. △북한주민접촉신고 707건 수리, △방북 6,689명, △방

남 809명 등 인적 왕래와 접촉이 확대되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

(8.10~19, 평양), △민화협 연대모임(11.3~4, 금강산), △아태 평화번영 국제

회의(11.14~17, 고양),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11.15~18, 평양), △금강

산 20주년 남북공동행사(11.18～19, 금강산) 등 민간단체 주도의 교류협력사

업이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협력사업도 있었다. 개성만

월대 공동발굴 사업(10.22~12.10)이 재개되었고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

업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2세션 남북경협과 인도주의 협력: 평가와 과제

∙ 116

2018년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었던 이전 시기와 비교

할 때 다시 활발해졌다. 행위자 면에서 지자체가 부상하고 있고 사업의 범위

도 다채로운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북한과 제도적인 합의로 지

속가능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일회성에 머무를 수도 있다. 이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해 재개의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수준은 아님을 말해준다.

2) 추진 계획과 과제 

정부는 남북 당국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

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체

육분야에서 △2020 도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진출, △2032 하계

올림픽 공동유치 등 당국간 협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축구대회 등 

민간차원의 체육교류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역사‧문화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역할분담이 더 뚜렷해질 전

망이다. △개성만월대 발굴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재개, △개성 고려 문화유산 발굴, △남북공동 유물복원실 설치, △태봉국 철

원성 발굴 협력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민간단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관계를 취할 것이다. 문화예술‧청소년‧여성 등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

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특성, △지자체 역량, 

△북측 수요 등을 고려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

진되도록 지원‧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남북공

동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북협의를 지원할 것이다.

민간‧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통한 상시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

이다. 정부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실무협의회’ 정례 운영(반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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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별 민간 실무협의회(체육‧보건의료‧문화유산‧청년‧종교 등) 수시 운영, △산림‧
환경‧농축산 등 분야별 ‘개발협력 정책포럼’ 정례 개최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

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공 여부에서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과 분업이 관건이다. 정부가 밝힌 위 계획은 협치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이지만 기존의 관행을 개선할 때 성공할 수 있다. 2018년을 회고할 때 정

부가 민간을 규제하는 대신 동반자로 대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의 권한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협력관계를 만들어왔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높

다. 동시에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북한의 수요 파악, 자체 역량 고려,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없이 과시성,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교류협력을 접근하는 

자세도 지양할 바이다.2) 현 단계에서는 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의미 있는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그 실행을 위

한 폭넓은 준비가 우선이다.3)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제재 완화> 

교류협력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확충

1) 전개와 평가

둘째, 교류협력사업의 기반 확충 측면에서 2018년을 살펴보자. 정부는 교

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의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 교류협력의 제한‧금지‧해제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

는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18.12.13). 정부 개정안과 별도로 2018

년 12월 말 현재, 국회의원들의 관련 발의 개정안도 20건이 국회에 계류되어 

2) 나용우·홍석훈·박은주,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9) 참조.

3) 여기에는 남한 내 재정적, 법제도적 준비만이 아니라 남북(·국제기구) 간 협의, 연수, 답사 등 

제재국면 하에서도 가능한 다각적인 준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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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는 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 관련 국회의

원 발의안(6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통합 조정안이다. 정부는 특구

법 제정시 동반 개정이 필요한 여타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 특례제한

법 등)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반영한 경

협‧교역기업의 보험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이 자기책임 원칙 하에 안정

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 보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일은 상당한 계

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입법화와 같이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활성화 된 

교류협력사업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본격적인 비핵화로 진입하지 못하고 대북 

제재국면이 유지되는 대외정세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미흡한 대내정세가 결합된 결과이다.

2) 추진 계획과 과제

정부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기반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은 2018년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교류협력법 개

정 추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교역‧경협 보험제도 개선 등이 그것

이다. 경협 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역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보험 가입률 제고 및 실질적 피해지원

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 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통행‧통신‧통관 개선, △지식재

산권‧산업표준‧경제통계 분야 협력, △인구조사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사업의 기반 확충사업이 모두 달성되면 교류협력사업은 

확대발전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여론, 타 국내 이슈들과의 관계, 계획안들 

내 우선순위 설정 등의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국내정치 상황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재원이 동반된 교류협력 기반 확충사업은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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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적정 예산 규모 산정, 지자체와 해당 이해집단과의 협의 등을 우선

해야 할 것이다.

III. 인권·인도 분야

1. 인도적 협력사업

1) 전개와 평가

인도적 협력사업은 분단과 전쟁으로 파생된 이산가족, 납치자, 국군포로, 

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제반 협력을 말한다. 이산가족은 

고령으로 그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다른 인도적 문제의 실태는 정확

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다.4)

2018년 남북한 정상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마련하였

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하였다. 또 두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상설면회소 복구 및 개소,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

상편지 교환문제의 우선 해결에도 합의하였다.

그 결과 3년 만에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었다(8.20~26, 

금강산). 이때 남북 총 170가족 833명이 상봉하였는데 △개별상봉 시간 증가

(2→3시간), △객실 내 가족식사(도시락), △차량 내 통행검사 실시 등 새로운 

상봉문화를 만들어냈다. 이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이어가려 했으

나 성사되지 못한 채 2019년 들어 화상상봉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

는 향후 본격 교류에 대비해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확산을 

4) 통일부, 『2019년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9),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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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전수 수요조

사, 영상편지 제작(1,500편), 유전자 검사(11,245건), 기록물 수집(’17~’18년 

15,000여건) 및 전시(’18.11~’19.2,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

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고위급회담‧적십자회담 등 계기가 있을 때마

다 우리 억류 국민의 조속한 석방‧송환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촉

구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북측의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전후납북자법 개정을 통해 신청기간 경과로 피해 위로금 등을 신청하

지 못한 납북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하고 있다.

인도적 협력사업의 대표인 이산가족상봉사업도 북핵-제재국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안보이슈가 인도협력이슈를 압도하는 양상이다. 남북 정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협력사업은 부차시, 무시되는 경

우가 비일비재하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북측의 민감한 태도와 낮은 

수준의 남북간 신뢰로 아직 논의 가능성마저 전망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

도 대내적 차원에서 이들 문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2) 추진 계획과 과제

향후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다각화한다는 계

획이다. 이를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조속히 복구‧개소하여 이산가족

의 상시 상봉을 추진한다. 적십자회담 등 남북간 협의를 바탕으로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고향방문과 우편물‧서신교환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면적 생사확인 등 이산

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도 동반할 일이다. 대북 제재국면 하에서는 힘

들 수도 있지만, 그 이후를 전망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서독이 취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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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대화시 

관련 문제 제기, △생사확인‧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 추진시 대상자로 포함 추

진, △유엔 등 국제기구 협조를 통한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다.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기, 

북한과의 신뢰구축 과정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일관된 태도를 보여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으로부터 국군포로와 납치자 문제에 관해 ‘전쟁 시기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명명해 이산가족상봉에 일부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6) 이런 식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핵 고도화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 정부는 더 높은 대북 유인책을 준비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미국과 

유엔 안보리에 포괄적 제재 면제를 추구하는 한편,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

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가 있다.

 

2.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1) 전개와 평가

이 발표에서 가장 난해한 분야가 북한인권문제이다. 북한인권 상황은 전반

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되고 있고 거기에는 분단으로 파생된 특수 인권 분야

도 포함되고, 시장화와 같은 사회변화가 인권실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7) 

따라서 북한인권문제는 세계 보편가치의 문제이자 남북 특수관계상의 측면이 

5) 안지호·손기웅·김대경,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3). 

6) 남한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은 제8차 장관급회담(2002.10.23.)과 제7차 적십자회담

(2006.2.23.)에서 각각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 사업”, 

“이산가족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수암·이금순·최진욱·서은성, 『국군

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3-25; 통일부, 『통일백서 2007』 

(서울: 통일부, 2007) 참조.

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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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쳐 있고 그 가운데서 한국의 입장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결

과 긴장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는 한국의 곤란한 입

장을 가중시켜 줄 수 있다.

정부가 2018년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전개한 일은 먼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정책 수립‧추진이다. 여기에는 남북 및 국제사회와

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8년도 북한인권 증진집행계획’ 수립(10.2) 

및 국회 보고(10.4),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17.1~’18.12

월말, 1,880명)을 포함한다. 그러나 북한인권 증진집행계획이 충분히 실행됐

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전개한 또다른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국내외 협력을 통한 북한주민

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정부는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등 국제사

회와의 협력 지속 및 민간단체 합동 워크숍(12.12) 등을 통한 정책 설명, 의

견수렴 등 소통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 북한 장애인 권익 증진 국제세미나

(3.26) 개최 등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추진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그런 활동은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기보다는 

그를 향한 방안 모색 및 국내외 협력관계 형성에 머물고 있다.

2) 추진 계획과 과제

향후에도 정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자

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북한인

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그리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지속, 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남북‧민관‧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들어서 정부는 북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지원 및 제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5월) 등과 연계해 남북간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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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인데, 남북간 직접 협력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북 제재국면과 남북인권대화에 관한 북한의 부정적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는 유엔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채널을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또 정부는 국내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노력 및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여야 입장 차이, 총선 국면으로의 진입, ‘남남

갈등’ 등으로 북한인권 관련 대내적 조건이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숙의민주주의식 공론화와 이슈별 접근 

방식의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슈별 접근은 가령, 북한이 유엔 인권

이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수용, 검토, 거부 등으로 반응하는 이슈에 따

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검토할 만하다.8)

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

1) 전개와 평가

2018년 인권·인도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양상을 띠었던 것이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 관련 사업들이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가령,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분야 우선 지원 입장이 그러하다. 남

북 당국간 인도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병

행 추진 입장도 변함이 없다. 여기에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

상간 인도적 교류‧협력 강화 합의가 있었다. 여기에는 보건·산림협력이 대표

적이다. 

그에 따라 남북은 보건당국간 협의(11.7, 12.12)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건의

8) 서보혁, ‘유엔 북한인권 정례검토(UPR)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토론문(2019.4.10,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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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과회담(11.7)에서는 전염병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 전염병 진단‧예방치료 협력 강화, 방역‧보건의료 협력사업 등

에 합의했고, 실무회의(12.12)에서는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실시에도 합의했

다. 또한 남북은 산림협력분과회담(7.4, 10.22)을 개최하고 합의에 따라 △병

해충 현장 공동점검(8.8, 금강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11.29, 개성/ 

약제 50톤 제공), △평양 현장 방문(12.11~13)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체적으로 보건·산림협력도 제재의 영향으로 초보적인 이행 수준을 크게 넘어

서지 못하고 있다.

인도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어왔지만 제재의 영향

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도의 대북 제재가 광범위하고 촘촘하게 전개되면서 인도적 지원 활동도 위

축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에 따라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조차 제재가 인도적 지원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재 면제 절

차의 간소화 및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이다.9) 한편, 정부는 

2018년 인도지원 단체의 접촉신고 62건을 수리하고, 15개 단체의 28건(결핵

약·분유· 가루 등)의 반출을 승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허용한다고 했지만 제재의 영향과 지원사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현정부는 출범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 8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가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를 향한 면제 신청과정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여러 차례 지

적되기도 했다.

9) “유엔, 대북 제재 부작용도 언급… ‘인도지원엔 유연한 기준 적용해야,” KBS뉴스, 2019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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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계획과 과제

북한주민의 민생개선을 위한 정부의 2019년 계획은 당국간 실질적 성과 창

출을 우선 계획으로 해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으

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다고 밝히

고 있는데, 보건의료 분과회담(’18.11월)에서 합의한 협력 방향을 토대로 후

속 협의를 이어가면서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염병 정보교환의 체계화‧정례화, 감염병에 대한 협력 확대 등의 계획을 갖

고 있다.

정부는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및 민관 협력 강화 방침을 세웠는데, 앞에서 

지적한 유엔제재 면제 절차 지원 등 민간의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구하는 한편, 대북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

히고 있다. 또 정부는 산림‧농축산‧환경 등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해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에 기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산림협력과 관련해서는 △산

림병해충 공동방제 상시 시행, △양묘장 현대화 협력, △산사태‧산불방지 공동

대응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북한주민의 민생개선 사업계획은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

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수요와 남북협력의 경험, 

그리고 남한의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보건, 산림, 농업, 환경협력의 필요

성과 가능성은 맞아떨어진다. 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제도적인 협력, 정부내 추진체계 확립, 그리고 지자체, 기업

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은 비핵화 및 제재국면과 직결되므로 미국과 유엔 안보리와 긴 한 협의를 통

해 현행 건별(case by case) 제재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북측의 투명성 제

고 방안을 동시에 전개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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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종합 평가와 제언

남북간 인도협력문제는 크게 볼 때 분단극복을 위한 화해 노력의 성격이 크

고 거기에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하는 인권·민생 개선 문제가 더해져있다. 그

러므로 남한의 대북 인도협력정책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필수적인 

정책 추진원칙의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변화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북미정상

회담이 이어졌다. 거기서 남북, 북미 정상들은 인도협력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에 따라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 체육, 보건, 산림 등에 걸쳐 일부 

협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간 합의와 대내외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고, 북미 간에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의 합의10)에도 불구하고 

인도협력상의 진전이 중단되었다. 이는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아

직은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정치군사문제에 인도협력문제가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 이슈위계(issue hierarchy) 현상이 새

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관련 국가간, 또는 대내적인 정책갈등 속에 인도

협력문제가 희생되거나 부차시 되는 현상은 경계할 바이다.

인도협력문제들이 안보 정세에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그 범위가 작지 않다

는 점도 문제 해결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남북은 많은 분야에 걸쳐 인도협력문제의 해결에 합의하고 몇 개의 분야

에서 협력을 시도해왔다. 그렇지만 이산가족, 체육, 보건 분야에 한정하여 일

회성 혹은 초보적인 이행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는 다방면에 걸쳐 인도협력을 

동시에 전개하기 어려운 북한의 실무적 여건, 남북간 낮은 수준의 신뢰 수준, 

그리고 북미 비핵평화 협상의 답보 상태 등 어려 사정들이 작용한 탓이다. 그

렇기 때문에(혹은 그럴수록) 남북은 인도협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선

10) 공동선언 제4항.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 송환을 

포함해 (한국전쟁의 미군) 포로/실종자 유해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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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신뢰조성 노력을 세심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몇 가지 인도협력 분야에서 진전을 위한 제언을 하며 글

을 맺고자 한다.

첫째, 남측이 더 중시하는 사업(이산가족문제의 근본 해결)에는 남측이 북측

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

족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프라이카우프식 접근을 반대할 국내 여론이 크

지 않겠지만 반대여론을 설득하고, 북측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북측을 배려

하는 협상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둘째, 남북 호혜적인 일이지만 북측의 여건이 어려운 경우(접경지역 산림·보

건협력, 체육협력 등)에도 남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정부는 지자체, 관련 직능·전문단체와 협력해 비용을 분담하며 시너지 효

과를 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인도협력문제가 비핵평화 협상 등 안보정세의 영향을 받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해 남북과 북미 간에 각각 상징적인 인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을 경주해가야 한다. 남북의 경우는 대

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이다. 물론 이들 사업도 대북 제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대북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대북 제재

법에서도 인도적 지원 사업과 인도적 문제와 관련한 북한 방문과 협력이 가능

하다.11)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의 지속을 위해 정부는 민간단체의 경험

과 입장, 그리고 국내외 인도주의 여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2018년 9월,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밝히면

서 3대 목표로 ①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 지속가능한 남북관

계 발전, ③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제시했다. 7대 중점 추진 과제 중 

인도협력 관련 과제로 남북교류 활성화‧다양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등 2

11) 서보혁·이무철·서정건·임상순·임형섭,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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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제시한 바 있다.12) 통일의 목표가 남북 국토와 정치체제의 단일화가 아

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인간다운 삶의 공동체 수립이라면 인도협력정책은 그 

수단이 아니라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행동 변화를 가

져오기를 기대한다.

12) 나머지 5개 추진 과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북한이탈주민 생활 착형 

정착 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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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남북경협 모색을 위한 과제

-개성공단 중심으로-

신한용(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I. 들어가며

평창올림픽 이후 △2018아시아경기대회(8.18~9.2, 자카르타-팔렘방), △남

북통일농구대회(7.3~6, 평양), △남북 예술단 상호 방문공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민관 합동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10.4~6, 평양)

도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제재의 영향과 급박한 합의에 따른 북한인 수용능

력 등으로 대규모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당국(정부, 국회･정당, 지자체)과 

민간(시민단체, 문화･예술･학계, 일반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도 진행

되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아니라 민간 및 지자체가 주도한 교류협력사

업도 활성화되었다. △북한주민접촉신고 707건 수리, △방북 6,689명, △방

남 809명 등 인적 왕래와 접촉이 확대되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8.10~19, 

평양), △민화협 연대모임(11.3~4, 금강산), △아태 평화번영 국제회의

(11.14~17, 고양),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11.15~18, 평양), △금강산 

20주년 남북공동행사(11.18~19, 금강산) 등 민간단체 주도의 교류협력 사업

이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협력사업도 있었다. 개성만월

대 공동발굴 사업(10.22~12.10)이 재개되었고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

도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2세션  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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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남북경협의 가치

1.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이유

1) 남북경협의 역사

① 초기단계(1988년~1997년 보수정부 10년)

▣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으로 시작 (시험기)

-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 아닌 공동번영 추구하는 민족공동체 일원으로 

규정함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과 인식의 변화 주창 (1989년 일반교역, 

1991년 임가공 교역)

  ※ 임가공 교역의 대북 기여도

- 북측의 기능공 육성/고용창출로 민생안정에 기여

- 2~3억불 가까이 되는 무역고는 외화수입에 보탬

- 남측의 선진화된 문물 접함/남측에 대한 인식 변화 시작

▣ 김영삼 정부 집권 후 (모색기)

- 30여년 만의 문민정부 자신감으로 여론 호의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흡수통일 정책 비난

- 대우그룹의 남포 임가공 공단 조성 – 북측 기능공 양성 본격화

- 1995년 식량부족으로 인도적 지원(쌀 15만 톤)

-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불발

  ※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

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NPT 탈퇴(1993,3)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도 할 수 없다＂며 대북 강경정책

② 기반조성단계(1998년~2008년까지)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남북경협 활기 (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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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발표    - 평화자동차 대북 진출  

- 정주영 명예회장 소떼방북      - 안동대마방직(제조업체)   

- 2000년 6월15일 남·북 정상의 공동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의 이정표

-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 수용    - 남북경제 공동체 구현

- 개성공단 조성, 남북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

업 착수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노무현 정부 전 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 추진 (확대기)

-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내용을 승계한다는 입장

- N·G·O 단체들의 대북지원 활성화

- 개성공단 입주와 가동 시작

- 북측 1차 핵실험/ 화해 분위기 반전/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

- 남남 갈등 시작

- 금강산 관광 누적 관광객 150만명 돌파(2007.6)

- 개성관광 사업 시작(2007.6)

③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후퇴기)

- 과거 6.15, 10.4 선언 대안으로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 발표

- 북측은 우리 정부가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남북 대

결 정책을 쓰고 있다는 판단으로 경협사무소 당국자 철수(2009년 3월

27일)

-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으로 야기된 정부의 5.24조치는 개성공 

단 제외한 전 지역의 경협중단

④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정책 (절단기)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튼튼한 안보와 남북협력 시대 구상 (인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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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 교류 확대, 신뢰 구축, 비핵화 조치 등)

- 남북관계 개선 위한 드레스덴 선언, 여건조성 미비로 실패

- 통준위 출범(2014.7)

- 개성공단 잠정 중단 (2013년 3월)

- 통일대박론 발표로 흡수통일 인식한 북한의 반발로 경색

- 개성공단 전면중단 (124개 기업철수: 2016년 2월 10일)

2. 개성공단이 국내 산업 및 고용에 미친 영향

▣ 국내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유발 효과에 기여

△ 개성공단 입주기업(125개) 및 원･부자재를 공급하던 협력업체(7,700

여개 추산)들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국내 산업을 활성화

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

- 특히 개성공단 생산 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분배는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 등에 제

공함.

- 2014년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고용유발계수(10.3명/10억당)를 

적용하게 되면, 개성공단이 3단계로 확대/발전하게 된다면 37만명 이

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해외에 기 진출한 국내기업이 개성공단 U턴시, 자기잠식(cannibalization)

효과 감소로 순수 국내 고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해외진출 기업의 개성공단 U턴시 인센티브 특별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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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III.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남북경협 위한 제언

①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 북한의 수용성 고려와 내용과 실리보다는 형식과 원칙이 더 중시됨으

로 호응을 얻지 못함.

- 대체로 유사한 정책적 맥락임에도 전 정부와의 과도한 차별성을 부각

시킴으 로써 소모적 노력의 결과를 야기했음.

② 한반도를 둘러싼 21C 시대적 상황 변화의 핵심 KEY는 남북경협(남북 

간 경색 국면이 관행화 된다면 “경협의 미래는 없다”)이다.

③ 우리 국민 여론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 (북한이 1년 내내 수출하는 액수

를 우리는 하루에 수출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실정)

④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협력 방식 병행 추진, 

- 대북 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 지원 제도화, 경협 업무의 제도 보

완 강화(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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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남북경협은 단순한 물질적 교류와 투자가 아닌 상호간의 신뢰 구축. 

- ‘통일준비 사업’으로 ‘평화 만들기(peace making) 사업’

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⑦ 남북관계 개선의 첫 걸음: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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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개성공단에서 황금알을 낳는 MICE산업 활성화

△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

장 동력이 될 수 있음.

△ 새로운 남북경협은 남북 모두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여 성장 한계에 봉착한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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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남북경협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공동체

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 

△ 새로운 남북경협은 무조건 상생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남북이 함

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임.

※ 북한의 개혁 개방 조치, 지속가능한 경협, 사업성 및 수익성 보장 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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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임강택(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1. 이영훈 박사 발표 논문, “평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의 

모색”에 대한 코멘트

○ 이영훈 박사는 논문에서 평화의 핵심개념으로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수

용’하는 역지사지를 제시하면서, 국가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우리 내부에서도 이루기 어려운 과제를 남북 간에 이루어

야 하기 때문임.

- 결국, 남북의 평화는 우리 내부의 평화찾기와 병행해서 모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영훈 박사는 평화의 개념이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관점 전환

의 노력, 상호 이해, 그리고 상호이익의 추구 3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고하기 위한 노력, 

상대방의 경제정책과 발전과의 접점 모색, 그리고 상호이익을 통해서 경

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관점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지적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평화가 일상이 되는 상황을 상상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2세션  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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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함. 

- 상호 이해라는 점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상대의 경제적 목표와 지향성

을 이해하고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에 더하여, 부족함과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요구됨.

- 상호이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공동체 형성과 경제강

국 도달은 상호이익 추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 속에서

는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에서 출발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영훈 박사 논문의 핵심은 평화와 남북경협을 연결하는 고리로 ‘혁신’

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남북경협의 신성장동력

으로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이영훈 박사가 제시한 남북경협의 혁신적 요소 두 가지에 더하여 ‘새

로운 공급원 확보’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북한지역에 상대

적으로 풍부한 자연자원이 새로운 생산요소로 공급될 경우 새로운 성

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또한, 남북의 교통로가 연결되어 중국 및 러시아, 나아가 유라시아시

장과 육로로 연결될 경우 물류비용의 절감과 운송수단의 다양화를 통

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혁신의 다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평화와 남북경협을 연결하는 또 다른 고리로, 이영훈 박사도 강조한바 

있는 ‘포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경협의 목표가 경제성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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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이 동반자

라는 ‘공동체 정신’이 남북경협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평화와 남북경협의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혁신과 함께 포용이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대: 의미와 목표 

○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하는 새

로운 100년의 질서”인 ‘신한반도 체제’를 구축하자고 역설하면서, 이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

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규정한 바 있음. 여기에서 함께 

제시된 ‘평화경제의 시대’는 신한반도 체제 하에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평화경제의 시대는, 우리 국민과 남북이 주체가 되어서 한반도를 중심

으로 평화적인 공존과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이 선순환 구조를 이

루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 이를 위해 한반도에 견고한 평화협력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

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정착과 전면적 경제협력으로 특징 지워지는 ‘평화경

제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첫째, 남북한 간 차원에서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의 선순환관계를 형성

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의 위험이 제거된 평화적 공존상

태를 항구적으로 구축해 나가면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상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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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동북아와 아시아지역을 포괄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 지역에서 안보협력공동체와 경제공

동체 형성 작업이 선순환관계를 형성하는 상태를 의미함. 또한, 지역 

차원의 평화경제협력이 남북 간 평화경제협력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상

호 촉진작용을 하는 상태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우리 사회 내부 차원에서 평화의 시대에 적합한 문화와 경제 질

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평화적 공존’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차이점에 대한 포용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고, 기업가의 ‘혁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

신’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상태를 의미함.

- 이 3가지 차원에서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

해 나갈 때, 새로운 100년을 평화경제의 시대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임.

3. 평화경제의 시대를 위한 우리의 과제 

○ ‘평화경제’의 남북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경협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우리 사회 내부에는 여전히 남북경협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룹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남북경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

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임. 

- 남북경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평

화경제’의 효용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예를 들면, 정부가 ‘5.24조치’를 통해서 북한 방문과 북한

주민 접촉을 금지한 조항을 해제함으로써 북한 방문과 관광을 허용하

고, JSA(공동경비구역)의 공동 이용과 관리를 조기에 시행하여 자유롭

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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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대북 투자사업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당국과 

종합적인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향후 경제제재가 일부라도 완화되어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이

라도 가능해지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자본이 다양하게 북한시장

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 당국차원에서 남북경협 관련 협의·결정 및 추진체계를 마

련하여 남북경협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를 기반으로 민간차원의 협력체계도 지

역별, 산업별, 기업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이영훈 박사도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상황에 

적합하고 북한당국이 수용 가능한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북한의 경제발전 수요와 최근의 변화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

적인 분석과 이해가 중요함. 특히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와 시장화 

실태, 그리고 국영기업들의 협력 역량 및 북한시장과의 통합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협력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

○ 세 번째 과제는,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

력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임. 

- 특히 주변국과의 협력과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동북아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 발전전략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남북 교통로 연계망 구축사업을 중국 및 러시아로 

확대하고, 남북한 에너지·자원협력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

북아차원의 에너지·자원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아세안국가들과

의 협력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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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병로(서울대학교 교수)

1. 전반적 평가

○ 서보혁 박사의 발제문은 지난 1년의 교류사업과 인도적 의제를 잘 요약

하였고 각 주제별로 적절한 평가와 추진계획, 쟁점들을 잘 제시하였음.

○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으로써 민간참여와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린 부분도 정확한 지

적이라 봄.

- 지난 1년 동안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었으나, 정부통제형 교류로 일

관, 민간참여가 제한됨으로써 적어도 교류협력, 인도협력 분야에서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성과와 민간이 느끼는 괴리가 존재

- 물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력히 존재하여 정부가 사업을 조용

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

러 남북교류, 인도협력 사업이 정부주도 내지 집권층 중심으로 진행됨

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공감확산에는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함.

○ 발제문의 끝부분에 제시한 제언은 앞으로 인도협력 분야 사업을 추진하

는데 중요한 방향과 전략임. 북측을 배려하는 협상전략 수립, 남측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산가족상봉과 인도지원사

업을 제재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상징적 인도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 등을 제시한 부분은 유념해야 할 내용임.

2세션  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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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정세변화와 문화스포츠의 역할

(1)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조성 계기 – 복합적 시너지 효과

○ 북한의 전략노선 전환, 유엔‧미국의 대북제재 효과, 문재인정부의 평화구

상과 중재외교 성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 발휘

(2) 문화스포츠의 역할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국제교류 기회의 창 형성

○ 예술단 교환공연으로 상호이해, 공감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 정치적으로 민감한 남북문제, 이념문제를 풀어나가려면 경제협력과 문화

예술‧스포츠 공간을 대화의 계기로 활용 필요

○ 남북관계 역사에서 88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7.7선언’으로 대

공산권 정책 변화 시작. 이런 점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통

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계기 마련 필요

○ 남북관계에서 스포츠교류와 예술단교류 지속 추진 필요

3. 대북정책으로서 인도협력의제

(1) 대북정책에서 이산가족상봉 사업의 의미

○ 남북이 유일하게 공감하며 추진하는 인도협력의제인 만큼 더 적극적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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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상봉은 사실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며 효

용성이 대단히 높은 대북사안이므로, 인도적 의미를 부각시켜 적극 추진

해야 함.

(2) 집단탈북 식당종업원 문제 해결

○ 인도적 협력사업으로는 이산가족상봉사업을 추진하여 성과가 있었으나, 

중국내 식당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앞으로 상봉사

업 진행에 장애로 남아 있음. 

○ 향후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추진하려면 잠복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요청함.

(3) 인도협력 의제의 확대

○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이산가족상봉에 

포함하여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이 문제를 별도의 의제로 협상해 나가

야 함.

(4) 평화의 공간과 레짐 형성을 위한 창의적 접근

○ 북측이 필요로 하는 보건, 산림, 농업, 환경 등의 의제와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협력으로 인도협력 추진

○ 한국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실행에 옮긴다는 차원에서 DMZ개방정

책은 대단히 좋은 조치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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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북제재, 국내여론과 인도협력

○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가 인적 교류와 왕래이므로 인도주의 지

원 차원에서 민간의 교류와 왕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제협력, 개발협력, 인도협력, 교류왕래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인도협

력과 교류왕래는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는 국제인도주의 문제임을 부각

○ 민간과 시민의 방북교류를 확대하여 교류와 지원에 대한 부정적 국내여

론을 개선해 나감.

- 북측이 대북제재를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인도주의’ 개념을 활용, 기회의 창을 이용한 교류왕래와 인도협력 사

업 적극 추진

- 그러나 민간, 시민 방북이 추진되더라도 고비용 문제로 오히려 남남갈

등 확대 소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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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 인도협력 전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에 오르지 못

한다는 평가

-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유엔 제재를 들 수 있음. 제재로 인해 인도협력

사업이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되다보니 한반도 평화공존, 공리공생이라는 

남북한의 변화된 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논의

할 수 없는 한계,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로 이어짐. 

- 제한적인 사업 추진은 북과의 협상력 약화, 차별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함으로 인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의 역할 분담을 어렵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인도협력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한 이유 중 또 다른 이유는 북측의 

소극적 태도도 한 몫하고 있음.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과거 보수정부 10년 

동안 협력사업이 중단된 경험, 신뢰관계의 붕괴가 원인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특히 민간교류에 대한 북측의 

소극성은 2018년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이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전개하고자 하

는 사업 내용, 방향 등을 남북이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속

가능성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됨.

: 개성 연락사무소 역할에 대한 남북의 동상이몽

: 민관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계획 등이 북에 전달되지 않음.

2세션  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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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제재와 보이지 않는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 필요

- 2018년 8월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유엔 대북제재는 인도지

원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2019년 3

월 1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에서도 ‘제재가 

인도지원에 끼친 영향’을 첨부했음.

-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물자에 대한 자

세한 사양을 기록해야만 함. 물자를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민간단체

가 이 물자를 구입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품에 대한 자세

한 사양을 전달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함. 따라서 민간단체는 지원 물

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업체에 구입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행위(입찰 또는 계약)를 할 수밖에 없음. 즉,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

는 면제 신청을 위해 민간단체는 예산집행의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

황임.

- 유엔제재위원회로부터 면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단체들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물자를 보내야 함. 이 과정에서 중국 세관이 일

정한 원칙 없이 지원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로 금융 기관이나 민간 무역업체들이 

물품 대금의 송금을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유엔 제재 물품이 아닌 인도

지원 물자조차 중국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는 처지임.

- 우리 정부와 유엔제재위원회에서는 남측 민간단체는 왜 유엔 면제 신청을 

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지만 통일부 반출승인(지원할 물자에 대한 전략

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 판단여부 판명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과 유엔의 

제재 면제에 대한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측 파트너에게 지원에 대

한 약속을 하고, 업체를 통해 물자를 구입하는 계약행위를 한다는 것은 

개별단체들에게 어려운 문제임. 유엔 제재 면제를 받은 기관 중 한국 소

속 단체들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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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북민협은 2018년 11월, 민간단체가 소속된 국가, 정부가 이 사업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을 허가했을 경우 유엔제재위원회가 전면적

이고 일괄적인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음. 또한 우리 정부 역시 면

제 신청 관련하여 절차의 간소화,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 간의 역할 조정 필요

- 2018년에 우리 정부가 추진한 북한주민의 민생개선 관련 사업을 돌이켜

보면 기존에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영역이었음. 당국 간 합의라는 이유로 

민간이 할 만한 사업을 당국이 추진하고, 아주 제한적인 사업을 당국, 지

자체, 민간 세 주체가 북측과 사업협의를 하는 형국이 되어 우리 안의 경

쟁 구조를 만들었음. 그 결과 북과의 협상력도 약화, 지원사업의 영역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 민간 입장에서는 당국 간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을 통한 사

업 수행 혹은 물품지원 시 민간 지원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남측의 민관협

력의 의지와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음. 

-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일시 경색된 지금,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

기 위해 어떠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지자체-민간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논의 필요 

- 인도협력사업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과거 수립된 이 계획에는 오랫동안 북측

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 민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또

한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을 민간과 공유하지도 않았음. 큰 

그림을 공유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대북협력사업을 질서 있고, 체계적

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방침과도 상충되는 입장임. 정부주도로 협력사업

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라는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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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업 분야별

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사업이 재개되었을 때 어떤 역할, 

어떤 내용, 어떤 전략으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보고가 아닌 실질적

인 사업 실행 방안 마련 필요

- 큰 틀에서 중앙정부는 남북관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제도화, 협력사업 

분야에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협력사업 주체 간 조정자의 역할을 해

야 함. 

- 지방정부는 기획된 사업이 실제 추진되기 위한 지역단위의 인프라 구축, 

기존에 민간차원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남북 지역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시행해야 함. 특히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만의 차별화된 협력사업을 개발하

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도협력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시킬 필요 있음.

- 민간단체는 필요사업을 실제 지역단위에서 실행하고, 협력사업의 효과를 

남북관계 속에서 조명, 설명함으로써 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이처럼 협력사업 해당 주체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해야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보장할 수 있음.

□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것과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

- 2018년의 경험이 우리 국민들에게 준 가장 큰 메시지는 한반도 문제 해

결이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임. 

- 그러나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다소 소극적인, (과격하게 말하면) 과하게 

조심스러운 정부의 입장에 아쉬움이 남기도 함.

- 국제 사회와 속도를 맞춰야 하는 영역과 남북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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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극적으로 설득, 대응해야 하는 부분은 구분될 필요 있음. 이산가족 

상봉 관련 유엔 제재 면제 신청, 감염병 질환 및 긴급 인도적 지원(수송 

부분 포함), 북한 영유아와 여성을 위한 인도 지원, 개성 만월대 발굴 사

업을 위한 물자 공급 등은 우리만의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 대

응해야 함. 

- 이외 남북관계 개선 관련 선언적 메시지를 넘어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지원 즉각 추진, 

인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 등) 필요

□ 평화정착이라는 대의명제로 안보이슈가 인도협력이슈를 압도

- 4·27 선언 이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이 평화-번영-통일의 단계로 변화했음. 

- 민간 역시 개별 사업도 이러한 남북의 관계 설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

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협력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제기되기도 했음. 이

는 변화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도지원에 대한 국민 정

서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함. 즉,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작용

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는 인도지원이 필요한 상태임. 평화번영의 시대에 

맞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남측 민간단체는 지금 시급하

게 필요한 인도협력사업을 소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북 역시 

핵 보유국, 발전하고 있는 국가상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이유로 실질적 

필요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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